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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사내기술대학은 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기업이 직접 양성하겠다는 생

각으로 9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기술대학은 96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99년에 정석대학이 개교한 바 있고, 사내대학은 99년 평생교육

법의 제정으로 제도화되어 2000년도부터 삼성전자공과대학이 운영되기 시작

하였다.

정부가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을 제도화한 것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평생

교육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학위·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하기 위함이었고,

사내기술대학을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제도로 흡수할 의도 역시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내기술대학의 전환은 사실상 정석대학과 삼성전자공과대학

에 불과하고 다른 사내기술대학은 폐교하거나 휴교 또는 대학원과정으로 전

환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이 사내기술대학뿐만 아니라 사내

대학과 기술대학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어 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성격이 유사한 세 개의 대학에 대한 통합 문제가 그동안 꾸

준히 거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의 운영 실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자료 제시 그리고 관계법

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내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의 개선방안

을 교육목적, 학교의 설립과 폐지,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과 운

영, 학위와 학력 인정, 설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내대학 관계자가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진의 개선방안과 정책방안 제시는 우리 나라에서 사내대학, 기

술대학과 같은 기업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

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부록으로 제시된 자료중 학칙과 학교운영현황 자료는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로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훌륭한 원고를 집필해

준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일선 기업현장에서 바쁜 가운데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좋은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준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그리고 기업체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준 정부 담당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를 실무적으로 도와준 연구조원(위 유진)의 노력에 감사드

리며,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본원의 의견이 아닌 연구진 개인

의견임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2002년 8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 무 섭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훈련과 개발(T&D; Training and

Development)을 넘어 최근에는 사내대학(corporate universi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내대학 제도는 우리 나라에선 1991년 사내기술대학으로 차용하였다가 그

이후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유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교

육훈련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그리고 기술대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특히 교육과 훈련제도)에 대한 분석

을 토대로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그리고 기술대학의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

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

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제반 방안 도출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

업체 교육훈련제도로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

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차이점을 법령분석을 토

대로 비교하였고, 현행 법·제도상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

하였다. 넷째,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사내대학 등의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을 기업입장과 정부입

장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와 문헌분석, 관련 법령분석,

면담조사, 그리고 5차례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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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배경과 성격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에 대한 개념과 설립 배경을 정리하였

으며, 사내대학이 기존의 교육훈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은 계속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전문대학 등의 정규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

하는 제도라면 사내대학 등은 직업세계에서 학교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성격

을 갖고 있음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3.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

먼저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개념을 법령을 통해 규정하였

으며, 각 대학의 설립배경을 당시의 입법해설서와 관련 단체의 보고서 그리

고 교육개혁방안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제 운영현황을 관련 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ⅰ) 입

학자격 및 전형방법, ⅱ)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ⅲ) 수업시간, 수업방

식 및 이수학점, ⅳ) 교원자격, ⅴ) 학생현황, ⅵ) 시설현황, ⅶ) 교직원

현황, ⅷ) 예산 및 결산현황, ⅸ) 졸업생 현황, ⅹ) 조직현황, ) 의사결

정구조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ⅰ) 기업체의 참여 저조, ⅱ) 대기업만의 시장 참

여, ⅲ) 원격교육보다도 집체교육 선호, ⅳ) 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필요, ⅴ)

대부분의 과정이 정보통신기술과 전자분야로 국한, ⅵ) 다른 기관과의 파트

너십 역시 극히 제한적, ⅶ) 학위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ⅷ) 전문대학

보다는 보다 상위의 교육과정을 선호, ⅸ) 마지막으로 허술한 학적관리를 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시사점으로는 ⅰ) 사내대학 등의 활성화 저해 사유를 고려한 개선

방안 수립, ⅱ) 제도 통합 또는 특성화 전략 모색, ⅲ) 정부의 지원제도 정비,

ⅳ) 유관제도를 고려한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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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제도 분석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 비교를 통해 사내대학, 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령, 고등교육법령, (기술)대

학설립·운영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 고시인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

관리기준 와 사내기술대학(원)인정기준 이 주로 검토되었다.

주요 비교 내용으로는 먼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설치 기준으로 구분

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교육목적, 학교 설립과 폐지,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위와 학력인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법령 재검토 필요사항으로

사내대학의 경우엔, ⅰ) 사내대학 설치자의 명확화, ⅱ) 평생교육시설인 관

계로 정규교육기관과의 차별적 대우 가능성, ⅲ) 평생교육원·전공심화과정

제도와의 형평성, ⅳ) 사내대학 명칭의 적합성, ⅴ) 기타 법령 정비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ⅰ) 학교 법인의 필요성, ⅱ) 사내

대학과 기술대학의 설치기준의 재정비, ⅲ) 전문대학과정과 학사과정의 별도

인가 신청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검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내기술대학은 별도 설치근

거 규정 여부와 사내기술대학 졸업자가 별도의 학력이나 학위인정뿐만 아니

라 학점인정 역시 받지 못하는 문제를 법령 검토 필요사항으로 제시하였다.

5. 국외 사례 분석

국외 사례분석은 사내대학이 처음 발생하였고 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모토롤라 대학(Motorola Univ .)과

햄버거 대학(Hamburger Univ .)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시사점으로는

ⅰ) 사내대학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ⅱ) 사내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대학과

협력을 하여야 가능한 점, ⅲ) 종업원 유인 차원과 회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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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ⅳ) 마지막으로 파이낸셜타임즈가 우수한

사내대학에 대한 수상기준처럼 기업전략과 사내대학에서의 학습과의 연계

(alignment) ,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동맹(alliances) , ICT기술의 활용한

e-learning , 브랜드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 평가: 학습에 대한 투자의

가치 평가(measurement) 를 중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6. 개선방안

제3장에서 제5장에 걸쳐 분석된 사내대학 등의 개선을 위한 제시했던 각

종 시사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재정리하여 제시한 이후 각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교육목적
사내대학 등이 법령에서 정한 역할로만 제한되어 운영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유사성
사내대학 명칭의 혼란

학교의
설립과 폐지

사내대학
- 설치주체의 재검토
- 설립과 폐지시의 행정행위의 차이
기술대학
- 별도 법인의 필요성
- 별도 법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 산업체 출연의 적정성
-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
사내기술대학
- 기관으로서의 설치근거 규정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각각 별도의 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법령으로 입학자격 규정의 적합성
기술대학의 경우 현장실습 인정 기준의 법제화와
학생선발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수자 우대 규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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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내대학
- 4년제 과정의 적정성
- 수업일수 및 수업연한 단축의 문제(기술대학에도 해당)
- 대학원과정의 설치(기술대학에도 해당)
- 최대 3학기로 학기 제한
기술대학
- 계열 제한의 문제
- 운영경비 부담의 문제
집체교육·파견교육 중심의 교육운영
졸업학점 80학점 기준의 과중

학력·학위·
학점 인정 등

사내대학 등의 학력·학위 인정의 적정성
사내대학 등의 교육의 질 보증체제 문제
학교폐지시 학생들에 대한 대책
사내기술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점 인정 문제

설치기준

교원책정기준의 적합성(사내대학과 기술대학)
교사기준의 차별성
교사 소유자 설치자 제한의 타당성(사내대학과 기술대학)
교사가 학생용이어야 할 이유(기술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규제(기술대학)

개선방안으로 먼저 교육목적 관련으로는,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에 학위과

정 외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을 하나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의 설립과 폐지 관련으로는 먼저 사내대학의 경우, ⅰ) 설치주체를 상

법과 특별법에 의한 법인인 산업체로 하여야 하며, ⅱ) 폐지할 때 인가 또는

신고를 하되 최소한 당해 학기는 마칠 수 있도록 폐지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ⅰ) 기술대학 제도의 성격상 별

도 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순수학교법인과 기업이 설립하

는 학교법인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적합하므로 차등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이

해관계 조절과 책임과 의무의 분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법제화 필요성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또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각각 별도의 설치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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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두고 있고 사실상 별도의 설립·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문제의 해소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관련으로는, 입학자격의 법제화 개선, 기술대학의 경

우 현장실습 인정 기준을 법제화 규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관련으로 먼저 사내대학의 경우, ⅰ) 4년제 학사학

위과정의 불필요성, 수업일수 제한 불필요(기술대학에도 해당)와 수업연한 단

축의 최대 6개월 단축 인정(기술대학에도 해당) 그리고 대학원 과정의 필요

성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학력·학위의 인정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계속

교육기관인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을 학위 인정기관인지 아니면 학점은행제

적용기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학위

를 인정받는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교육에 대한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이

중도에 폐지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사내기술대학의 졸업생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인정체제 구축 방법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설치기준 관련 방안으로는 먼저,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교원책정 기준을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설치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7. 정책제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내대학 등을 운영할 수 있

는 제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입장에서는 정부규제의 정비, 지원제도

정비, 그리고 유사제도를 고려한 방안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규제의 정비로는 ⅰ) 유형 통합 또는 특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의 개정 방향이 결정

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ⅱ) 사내대학 등의 행정지원체제의 일원화, ⅲ) 법

령 정비 등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특히 법령 정비로는 설치법령과 지원법령

의 구분,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한 사항은 규제 완화, 다른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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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차등적 규제는 재검토, 다른 고등교육기관과의 차등적 규제의 신설

이라는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위수여(인정)기관에서 학점인정기관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

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부지원제도의 정비로는 먼저 ⅰ)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기금 환

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원이 쉽지 않으며, ⅱ) 따라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ⅲ) 자격제도 정비와 학점은행제의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교육훈련 유사 제도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전문대학

등의 성인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야 함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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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외부의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즉 소속 근로자의 훈련과 개발

(T&D; Training and Development)에 치중하여 온 것이다. 최근에는 훈련과

개발을 넘어 사내대학(corporate universi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사내대학이 가장 먼저 운영되기 시작한1) 미국의 경우 사내대학의 수는

1,600개(2000년 기준)를 넘어서고 있고, 다음 10년이 지나면 오히려 일반대학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도널드 햄버거 대학(McDonalds

Hamburger Univ .), 모토롤라 대학(Motorola Univ.), 볼보 대학(Volvo Univ .),

디즈니 대학(Disney Univ .)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대학이 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사내대학의 증가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도 나타

나고 있는 현상이다(Sharon Bedar, 2000).

기업의 필요에 부합되는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기업 내에 제도화한 평생교육기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대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제도화된 기관(시설)으로는 사내

대학, 사내기술대학 그리고 기술대학이 있다. 이들 교육기관(시설)은 일반 기

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훈련이 아니라 6개월에서 2년 간의 장기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시설)이다.

1) 1961년 맥도널드의 햄버거 대학이 사내대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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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6개월 교육과정(사내기술대학의 경우), 나아가 2년의 교육과정(사내

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

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과거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단

순히 시혜(施惠) 차원이나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또는 비용

으로 간주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제의 불

확실성 증대에 따른 근로자 이동의 증가와 고용의 불안정성은 기업의 교육

훈련 실시 동기를 약화시키고, 핵심인력이 아닌 인력을 외부노동시장에서 조

달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과소 투자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사내기술대학은 근로자가 전문기능·기술인으로서 갖

추어야 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산업기술변화에 대해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실천적 창조능력과 실제적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을 필요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사내기술대학이 교육관계법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 사

내기술대학 이수생이 학력·학위 및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었고, 기업들은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근로자의 교

육훈련에 대한 제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오히려 사내기술대학의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달리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은 교육관계법인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의거 설립되는 교육기관(시설)으로서 전문학사와 학사학위과정을 각각 개

설할 수 있고, 기업체의 근로자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

게 되었으며, 근로자의 학습결과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에 의해 기업의

교육훈련 활동이 교육관계법에 의한 정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내대학과 기술대학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근

로자의 계속교육과 평생교육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기업에

서의 교육훈련 결과를 학력과 학위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평생학습사

회·평생직업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과정(課

程) 인정에 불과한 사내기술대학을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으로 전환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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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전환된 사내기술대학은 2개2)에 불과할 따름이고

오히려 사내기술대학의 운영은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도는 사실상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업의 사내기술

대학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비용

절감, 기술혁신, 핵심역량 이외의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 강화, 자체 양성보다

는 외부노동시장의 활용,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관리 중시 등의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

대학과 대학 과정을 개설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 역시 또 다른 이유라

고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정책의도가 실현

되지 못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은 기업에게 필요

한 직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형식교육기관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신

(新)기술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소

속 근로자에게 재교육 실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를 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회사 직원들에게는 취업

과 학업을 양립함으로써 학위 취득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풍부한 자아실현

의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하는 바

가 크다. 즉, 기업이 실시하는 근로자 교육훈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평생직업시대에 대비한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그리

고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 가운

데 하나인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유인의 감소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 사내기술대학 그리고 기술대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제

도(특히 교육과 훈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2) 한진산업기술대학이 기술대학인 정석대학으로, 삼성전자기술대학이 사내대학인
삼성반도체공과대학(지금은 삼성전자공과대학)으로 전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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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2001년 말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 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설립 확대 과제3)를 포함하고 있고, 역시 교

육인적자원부가 2002년도 발표한 평생학습진흥계획에도 사내대학 설치의 활

성화 계획4)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계획을 뒷

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집행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나. 연구 목적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 하에서 이 연구는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

대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제

반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Ⅰ-1] 참

조).

첫째, 기업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3)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중 사내대학·기술대학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음. 가. 산업
체의 인적자원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대학 및 사내 대학의 설립을 확대하고, 기술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화, 고도화 추진. 나. 현재 기술대학은 산업체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대·대학이 산업체와 공동
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방법을 다원화. 다. 기업 연수원·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 기술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라.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경비에 대
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 마. 근로자가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
수하거나 사내자격을 취득할 경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을 추진.

4) 동 계획중 사내대학 관련 핵심추진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터의 학습
조직화와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내기술대학, 기술대학 및 사내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 ② 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유사
한 사내대학 행정지원체제의 일원화를 모색 ③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비를 활용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 ④ 사내대학 설립 기준을 완화
⑤ 사내제도의 홍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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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분석과 계속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

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차이점을 법령분석을

토대로 비교하였고, 현행 법·제도상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

시하였다.

넷째,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사내대학 등의 제도의 개선방

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

는 제반 방안을 기업입장과 정부입장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Ⅰ-3] 연구 추진 절차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개선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배경과 성격

운영 실태

조사

관계 법령

분석조사
외국사례

조사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의견수렴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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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5)

가. 자료 및 문헌분석

기업 교육 및 사내대학·기술대학 등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

였고, OECD·CEDEFOP 등 국제기구의 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업체 근

로자 교육에 대한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미국·유럽 등의 사내대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나. 법령 분석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법령

을 분석하였다. 특히 평생교육법령, 고등교육법령,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1997-3호), 근로자직업훈련촉

진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상의 규제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다. 면담 조사

현재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

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관련 세미나6)

에 참석하여 기업체 교육훈련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5)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대상 기관이 적었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역시 해당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었으나 이 또한 쉬운일이 아니어서
할 수 없었음.

6) 한국인력개발본부가 02. 5. 30일 개최한 제119차 HRD포럼(주제: 우량기업의 사내
대학 운영 성공 사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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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 협의회

기업체의 교육훈련 담당자,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운영 관

계자, 기업교육학자, 중소기업단체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5차례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전문가 협의회는 주로 정부관계자와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

술대학 운영 관계자를 중심으로 연구계획서 검토 및 연구방향 수립을 위해

실시되었고, 제2차와 제3차 전문가 협의회는 기업체의 교육훈련 관계자의 의

견을 수렴하였고, 제4차와 제5차 전문가 협의회는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관계자,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운영 관계자, 학계의 의견

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최종 정리하였다7).

7) 수회에 걸친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한국통신사내기술대학, 한기기술대
학원, LG-CNS 기술대학원, 현대정보기술대학원, LG전자정보통신기술대학원, 주)
넷포츠, 현대인재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오뚜기, 제일
화재해상보험, 한국암웨이, 정석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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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

배경과 성격

1. 개념 정의

가. 사내대학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를 위해 종업원 300명 이상의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

업장의 경영자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교육대상

이며, 교육이수결과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8)된다. 이때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사내기술대학

기업이 자체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

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

고,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

학원(석사)과정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 과학기술부장

관이 사내기술대학으로 인정한 과정을 말한다9). 이때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

8) 평생교육법 21조에서는 이를 인정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서는 학위수여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념상 혼동이 있음.

9) 고등교육법상 대학에는 대학원이 포함되나 사내기술대학이 기관(시설)이 아닌
과정을 의미하는 바 사내기술대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정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번잡함을 회피하기 위해 사내기술대학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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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내기술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동 대학의 설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있어 교육관계법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과정 이수 결과가 학력과 학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기술대학

고졸 또는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산업체 근로자에게 계속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

교육법 제55조에 의거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는 산업체가 단독 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법인을 필요

로 한다. 교육 대상 근로자는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근로자도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고등교육법상 정규교육기관인 바 교육 이수자에

게 학력과 학위가 당연히 수여되고 있다.

2. 설립 배경

가. 사내대학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내대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0). 산

업체 부설고등학교 등은 절대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체의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

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사내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차원

에서 각 기업들의 사내기술 진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사내대학

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의 면학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전문적인 직무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새

로운 복지후생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내대학

을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을 진흥·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기업체

10) 교육부(1998). 평생학습법제정 시안과 배경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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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사내기술대학을 중·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사회교

육시설과 같이 학교법인 설립 없이 평생학습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

관으로 지정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육성하거나 또는 학점인정 평생교육기관

으로 지정하는 등 학점은행제와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상에 의하면 사내기술대학이 교육관계법에

의한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시설)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해 구상되었고, 학력인정(학위수여 또는 학위인정이 아닌) 또

는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이수결과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내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제대

로 양성하지 못한다는 기업체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즉, 기업은 21세기에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과 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의

집중 투입에 의한 방식이 아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신기술의 개

발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기술인력의 확보와 양성, 유

연성·고숙련(高熟練)·다기능(多技能)을 보유한 기술인력의 양성 그리고 기

존기술인력의 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산업현장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다. 따라

서 현행 교육제도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술인력의 소비자인 산업

체가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기술혁신과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격

변하는 경영환경과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특히, Mechatronics,

Robotics, C&C)과 기능 및 태도를 가진 생산·제조부문의 미래 기간인재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체의 핵심 기술인력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고자 사내기술대학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11)(<표 Ⅱ-1> 참조).

11) 전국사내기술대학 운영협의회(1993). 사내기술대학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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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사내기술대학 추진 경위

90. 5 : 민간기업의 기술인력양성 시범사례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현황 조사
90.12.30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91. 3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사내기술대학(원) 운영경비의 10％ 공제)
91. 4.26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고시(안) 검토협의회 개최
91. 5.28 : 산업평화와 근로의욕 진작을 위한 근로자복지대책(노동부)

※ 91. 3.19 청와대에서 개최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
의』시 대통령 대책수립 지시

91. 8.14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91년 : 21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 발급

92. 1. 4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내기술대학(원)의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수입시 관세감면(90％))
93. 6. 1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93. 8.19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내기술대학(원) 졸업자
에 대한 기사2급 및 기능사1급 응시자격 부여)
95. 3.20 사내기술대학(원)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97. 4. 8 사내기술대학(원)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자료: 과학기술부 내부자료

다. 기술대학

기술대학제도의 신설 배경은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한 제2차 교육개혁방

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동 방안에 의하면12) 기술대학은 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직업교육체제구축을 위한 핵심제도로서 구상되었다. 즉, 산업체

취업자가 기존의 산업대·방송통신대 등을 통하여 학습기회를 갖고자 하는

경우 직무를 떠나야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직무를 떠나지 않고 이들에게 학

습 및 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근무경험 그 자체를 학습

(learning)'으로 보고13) 이를 바로 전공분야의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교양과

12) 교육개혁위원회(1996). 제2차 교육개혁방안.
13) 당시 신대학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산업체 근무경험을 학습(Learning)으로 보아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공지능, 정보처리, 학습심
리이론들의 성과가 종합된 인지과학이론(Cognitive Science Theory)에 의하면,
학습은 구체적 현장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장경험
과 통합된 학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학습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며 인지과학이론
에 근거한 학습이론이 통합학습(Integrated Learning)이라는 이론으로 최근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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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론교육은 원격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수여가 가능한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신대학은 산업체들이 협력하여

또는 산업체와 기존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고용보험제 도입에 따라 산업체 의한 능력개발사

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사업주의 능력개발사업을 보다 확실히 근로

자들의 계속교육기회의 확충의 계기로 유도하고 전문대학이나 대학 등 학교

가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술대학 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즉,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기존의 전문대학·산업대학 그리고 방송대학과

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산업체가 주도하는 교육기관을 구상하였고(<표 Ⅱ-2>

참조), 이를 신대학으로 명명하였으며, 기술대학제도와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능력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대학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기술대학과 기존 대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라. 요약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개인 역량 중요시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입직단계에서의 인력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외

부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평생직업이 강조됨에 따라 인력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직무 역시 보다 많은 기술(technology)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

며 고도의 숙련 수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 직업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았음(교육개혁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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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신대학과 기존 고등교육기관과의 비교

구분 신대학(체제) 전문대, 기능대, 산업대 방송대

교육목적
중견 산업기술인력
양성

중견 산업기술인력
양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기회제공

학생선발

수능에 의한 선발
지양

-산업체 직원, 기술자
격 소지자, 실업고
졸업자 우선선발

고교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수능에 의해 선발
(산업체 직원 우선선발)

고교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연장자, 직장근로자
우선선발

학생의
지위

근로자이며 학생인
이중적 지위 보유

-학습자는 학습을
위해 작업장을
일탈할 필요가 없음

근무시와 학습시에
신분이 상이함

-근무시 : 근로자
-학습시 : 학생

근무시와 학습시에
신분이 상이함

-근무시 : 근로자
-학습시 : 학생

교수충원

산업체인사를 교수로
임용(산학겸임교수)

-산업체 근무경력을
연결, 호봉 등에
100% 인정

산업체인사의
교수임용을 법규상
권장하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산업체 근무여부와
관계없음.

교육프로
그램에의
산업체

인사 참여

교육프로그램 편성에
산업체인사의 대등한
참여 제도화

산업체 인사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산업체 인사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교육방법

현장실습 :
산업체현장
이론 및 교양과목 :
원격 교육과
멀티미디어교육방식

현장실습 :
산업체현장에서 일부
이루어짐
이론 및 전공 : 대학

대부분 통신교육에
의존, 학교수업은
보충수업형태로
이루어짐

타직업교
육기관관

의
연계여부

산업체, 기능대,
방송대, 대학(전문,
일반)등과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짐

각 교육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단, 산업대에
전문대생 편입기회가
보장되어 있음)

타기관의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기타
공단이나 지하철역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학습관 설치

대부분 산업현장과
먼거리에 위치

-별개의 학습관은 없음

시도별로 학습관
설치운영

자료: 교육개혁위원회(1996). 제2차 교육개혁방안.

－ －14



또한 제조업 분야의 일에서 서비스 분야 일로 변화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동료(co-worker)들과의 관계보다도 고객이나 클라이언트

와의 관계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세계시장으로 점차적으로 통합되

고 있고, 국가간 협업이나 분업 역시 발달하고 있다. 자료 입력과 같은 단순 사

무나 단순 기능업무는 후진국이나 후진국의 산업연수생들을 활용하고 있다. 문

해능력(literacy)이 아니라 고도의 사고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기술(technology)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

적 역량(individual worker potential)의 극대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2) 핵심 인력과 비핵심 인력을 구분한 인적자원 관리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젊은 실업자층이 광범위하

게 발생하여 이른바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간의 근본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비정규노동(non-standard labor)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핵

심인력을 제외한 주변적 인력은 주로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직 등과 같은

비정규 근로 형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수량적 유연화뿐만 아니라 기능적 유연화 역시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분업화

된 직무와 분절화된 조직을 극복하고 새롭게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기능

(multi-skills)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인적자원의 기업 내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

다. 해고가 쉽지 않고 기업환경은 수시로 변화할 때 기업들은 내부의 인적자원

들을 핵심인적자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해왔던 일의 성격과 부서를 수시로 전

환시켜 기업 외부의 충격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기업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조직 내 경력개

발 체계가 공고해야만 한다(신기업이론연구회 편, 1998. p301~306).

3) 기업 자체의 기술인력 양성 노력과 정부의 유인책

학교교육이 갖는 보편성과 범용성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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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직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이 학교교육

을 통해 배양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학교와 기업체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학교가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자, 기업체 스스로 필요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부의 유인책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기업체의 기술인력 양성

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내기술대학제도 도입하고 사내기

술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사내기술대학 졸업자에 대한 유인책(조세감면

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등) 제공하였으며, 평생학습사회·능력중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제도를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이 정비한 것이다.

3. 기업교육 측면에서 본 사내대학 등의 성격

기업교육을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때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은 당연히 기업교육의 범주에 속한다. 사내대학

(Corporate Univ .)14)을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수준을 확보하

기 위한 회사의 전략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부서15)라고 정의한다면(Daniel

14) 이 연구에서는 사내대학 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어떤 경우에
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과 같이 법령에 의해 제도화된 기관을 의미하기
도 하고, 어떤 경우엔 기업의 교육기관이라는 원론적 의미가 강하고, 때로는 외
국에서의 대학 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교육기관이라는 의미로
도 사용하고 있음. 제2장에서의 사내대학 의 용어는 주로 기업의 교육기관이라
는 원론적 의미가 강하고, 제5장에서의 사내대학 은 외국에서의 사내대학을 의
미하며, 제3장과 제4장 등에서의 사내대학 은 주로 법령에 의해 제도화된 기관
을 의미함. 이처럼 동일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나라의
사내대학이라는 용어가 외국과는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법령에 의해 제도
화된 사내대학은 외국과 우리 나라 기업이 사용하는 사내대학과는 또 차이가 있
기 때문임. 그러나 사내대학 등 이라는 용어는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
대학을 모두 통칭할 때 사용하고 있음.

15) "educational division that functions as the strategic umbrella for a company' s
total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all it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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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gerensky, 2000)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사내기술대

학 및 기술대학은 이러한 사내대학의 정의에 부합한다.

기업교육의 유형은 현장실습, OJT, 산업체 위탁교육, 주문식교육 운영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기업이 실시해왔던 훈련과 개발(T&D; Training and

Development)은 가장 전통적인 기업교육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훈련과 개발을 넘어서고 있고 대학(univers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맥도널드가 산하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으로 햄

버거 대학(Hamburger Univ .)이라는 대학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지

만, 훈련과 개발 이라는 용어와 대학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훈련이 주로 근로자 개인의 개발에 치중한다면, 사내대학은 기

업의 전략 달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표 Ⅱ-3> 참조).

<표 Ⅱ-5> 기존의 훈련부서와 사내대학과의 차이

기존의 훈련 부서
(Traditional Training Department)

사내대학
(Corporate University)

반응적 적극적

분권적 중앙 집중적

넓은 범위의 일반인 대상 주문식,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둠

얕은 수준의 기능적인 정보 사업 전략과 관련된 정보

전술적 범위 전략적 범위

기존의 교실환경 수업 유지
다양한 수업환경 (가상수업, 컴퓨터 및
웹 기반수업, 원격수업)

기업문화를 덜 강조 기업문화 강조

구조적 체재 유지(시작과 끝이 존재) 평생 학습에 접근

기술(skill) 기반
무형적인 기술 개발
(리더십, 창조적인 사고, 문제해결능력)

직원기능관리로서 운영 사업 단위로 운영

훈련 이미지 강조 학습 차원의 대학의 이미지 강조

자료: Daniel Schugurensk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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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도 과학기술부장관 고시로 사내기술대학이 91년부터 설치·운영

되기 시작하였고, 96년도에는 교육법의 개정(이후 고등교육법 제정과 함께

고등교육법에 설치근거 규정)에 의거 기술대학이, 99년도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이 법제화됨으로써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기관(또는 과정)에 대

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서 중등교육이후 성인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는 크게 고등교육단계, 계속교육단계, 평생학습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 기업교육은 계속교육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표 Ⅱ-4> 참조).

<표 Ⅱ-4> 중등교육이후의 학습기회 제공 형태 구분

구분 평생학습계속교육고등교육

종류

(기관·시설 등)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교육
학원
기업교육

방송·언론
사회교육시설(도서
관, 박물관 등)
각종교양강좌

자료: 김도수 역(1995). 고등교육의 혁신. 도표 13. 중등교육이후의 학습기회 개념
도(p93) 수정 정리.

이외에도 전통적인 기업교육에 가장 가까운 직업훈련은 노동부를 중심으

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제도와 사내대학 등의 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라는 점

에서 사실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성격과 근거법률 등에

서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차이가 교육훈련에 근본적

인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관할부처가 달라서인지에 대해서는 검

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관계법령에서는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나 제도 등은 각

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서로 차별적이다(<표 Ⅱ-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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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정부의 기업교육 지원 주요 제도와 그 특징

구분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성격

근거법률
지도·

감독 부서
우대사항

교육훈련제공
기관의 성격

교육훈련의
주도자

사내대학
계속교육

+
고등교육

평생교육법
교육인적
자원부

학력, 학위
사업체의

부서
(division)

기업

사내
기술대학

계속교육
(직업훈련
에 미포함)

과학기술부
고시

과학
기술부

조세감면/
자격검정
자격부여

사업체의
부서

(division)
기업

기술대학
계속교육

+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교육인적
자원부

학력, 학위
학교법인

(기업체설립)
기업

산업체
위탁교육

계속교육
+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교육인적
자원부

학력, 학위
학교법인

(순수학교법인)
기업+학교

직업능력
개발훈련

계속교육
(직업훈련)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노동부
고용보험

지원

시설, 기관,
법인, 개인,
사업체의
사업부서

기업

즉, 기업교육 지원 제도는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나, 이 연

구의 논의대상인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는 고등교육으로서의 성격의 유무, 고용보험지원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으며, 산업체 위탁교육과는 산학협동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내대학과 사내기술대학과는 학력과 학위 인정여부에서, 사내대

학·사내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은 별도 학교법인 설립 유무에서 큰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즉, 사내대학 등은 고등교육과 계속교육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

어 순수한 고등교육 성격을 갖는 전문대학·산업대학 등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대학은 학

교→직업세계 ,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은 직업세계→학교 라는 측면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

세계→직업세계 의 측면이 강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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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공심화과정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학교→학교 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외국의 사내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없

기 때문에 직업세계→직업세계 로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내

기술대학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직업세계→직업세계

로의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직업세계→학교 의 측면 역시 강조되어지고 있다.

학 교 기 업

노동시장교육시장
School to Work

(전문대학 등)

Work to School
(사내대학, 기술대학,
산업체위탁교육 등)

Work to Work
(직업능력개발훈련,

미국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School to School
(전공심화과정,
평생교육원 등)

[그림 Ⅱ-1] School to Work 측면에서의 사내대학 등의 성격

요약하면,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은 원론적으로 순수 고등교

육기관이기보다는 계속교육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고, 이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은 교육기관

성격을 갖고 있어 직업세계→학교 라는 측면이 있으며, 사내기술대학은 직

업세계→직업세계 라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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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

기업이 그 활동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행

하는 기업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는 기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하는 평생교육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16). 하

지만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 운영 현황

가. 사내대학17)18)

기업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대

학 또는 대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19), 산업체위탁교육제도를

16) 이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개념에 기업교육이 포함될 수 있기 때
문임.

17) 삼성전자공과대학의 운영 현황은 삼성전자공과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정
리하였음.

18) 자세한 운영 현황은 <부록 1>과 <부록 3>을 참조바람.
19) 롯데쇼핑의 경우 유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과정인 유통대학, 심화과정인

유통 MBA과정을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점장(店長)으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고급과정으로 점장 능력 향상 과정을 두고 있음1). 굿모
닝 증권 역시 굿모닝 대학(Good Morning Univ.)을 두고 있으며, 굿모닝 대학을
Leadership College, Professional College, Strategy College, Intelligence College
의 4가지 College로 구체화하고 있음. 현대백화점, 한국물류, 현대홈쇼핑 등 서
비스업을 선도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업의 초일류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유통업계 최초로 현대유니버시티를 설립, 인재개발원내에 부설기관인 현대유통
대학, 현대유통대학원, 숭의여대 현대캠퍼스 등 디지털 사회, 지식사회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차세대 유통리더 양성하고 있음. 또한 LG인화원이 국내기업으로
는 최초로 21세기형 인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사내대학 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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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학과 협력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내대학이라

고 명명하고 있다20).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내대학은 평생교육

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으로 제한된다.

2000년 평생교육법령 완비 이후 현재 사내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삼성전자공과대학 1개교뿐이다. 삼성전자공과대학은 교

육부로부터 2000년 12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디

지털공학과(Digital 공학과, 40명)와 디스플레이공학과(Display 공학과, 25명)

2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정원은 총 65명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공학과

는 디스플레이(display)분야 국내 최초의 대학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현장 경력 1년 6개월 이상으로 부서장 추천을 받은 사원(단,

남자군필)이어야 하며, 정원 65명 범위 내에서 선발전형(서류, 필기, 면접)에

합격한 인원만 선발하고 있다21). 이에 따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1학년 33

명, 2학년은 35명에 불과하며(<표 Ⅲ-1> 참조), 2001년도에 개교한 관계로 아

직 졸업생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학칙 제16조(편입학) 제2항에서 사내기술

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의 편입학 및 기 이수학점에 대한 인정여부를 운영위

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즉, 사내기술

대학의 이수결과는 학점·학위·학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

영키로 하고 HR대학을 개설한 바 있음. HR대학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
한 전환으로 기업의 인사부문도 과거 행정적 기능 수행에서 사업성공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사전략수립, 조직개발, 미래리더 육성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데 따라 인사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것
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HR전문가 육성을 위해 토론과 사례중심으로 교육
이 이뤄지며, 기초과정, 담당업무별 전문과정, 그리고 인사부문 임원 및 팀장이
수강하는 전략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자세한 자료는 주)한국인력
개발본부가 주최한 제119차와 제121차 HRD포럼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20) 예를 들면, 롯데유통의 경우 정규직 고졸 여사원의 자기계발 및 학위취득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한양여자대학과 협력하여 경영과, 여성인력개발과를 운영하면
서 이를 위탁 사내대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현대백화점 역시 숭의여자대학과 공
동으로 숭의여대 현대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사내대학을 실시하고 있음.

21) 전형방법으로는 서류전형(근무성적 평가, 40%), 필기전형(영어(30%), 수학(30%)),
서류 및 필기전형에 합격한 사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 합격자를 결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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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편입학 대상과 이수학점의 인정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표 Ⅲ-1> 학과별, 학년별 학생현황
(단위 : 명)

학 과 1 학 년 2 학 년

Digital 공학과 20 20

Display 공학과 13 15

계 33 35

학과 운영은 2년 6학기제로서 1학년 3학기는 전일제 교육을 통해 일반교

양, 전공 선택 및 전공 필수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 3학기에는 Part

Time 교육으로 사이버 교육 및 현장 실습과목 편성 운영하고 있다. 전공 및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교양과목 20%, 전공과목 80% 수준이다. 1학년

에는 학생들을 소속 부서로부터 파견받아 매주 25~30시간 수업을 통해 학기

당 20~24학점을 이수하고, 2학년은 현업으로 복귀하여 매주 6~10시간 수업

에 학기당 6학점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기업체 실정에 부합하게 탄력적

으로 편성되어 있다. 즉, 처음 1년은 회사의 업무는 수행할 필요가 없고, 다

음 1년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공과

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의 이름으로 내부적으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학·연·산 협

동과정에 해당되어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이 학·연·산 협동과정의

협력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회사는 실무상 편의를 위해 모든 학위과정은

삼성전자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22).

교육은 전공과목의 경우엔 사내의 박사급 인력과 외부교수(부교수 이상)가

담당하고 있고, 교양과목은 주로 외부교수(전임강사 이상)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내 직원으로는 17명이 그리고 외부에서는 18명이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직원으로는 학장은 대표사장이, 부학장은 상무가 그리고 학과장은

임원급에서 선임되어 겸직하고 있다. 전담인력으로는 교무처장과 교무과장

22) 삼성전자공과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은 Memory Design, Digital
System, Process Development, AMLCD, Software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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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인 그리고 교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칙은 교무처장과 부학

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장이 결정하고 교육과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학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80학점으로 하고 있다.

2001년도에 소요된 예산은 5억 1천만원 가량으로 주로 사내·외 강사료,

교재비, 실험실습비, 학과운영비, 행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시설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직원의 급여 및 식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시설현황으로는 교육용기본시설로 강의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습실 등을

포함하여 총 32실(3,368.9㎡)을, 교육지원시설로서 자료실, 전산실, 숙소 등을

포함하여 총 6실(동)(8,893.37㎡)을 보유하고 있다.

나. 사내기술대학23)

2001년 12월 기준 사내기술대학 운영 현황은 전문대학 과정은 없으며, 대

학과정이 1개, 대학원과정이 3개 총 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휴교 상태에

있는 과정을 포함하면 대학과정 2개, 대학원과정 6개로서 총 8개 과정이 휴

교 또는 운영 중에 있다(<표 Ⅲ-2>, <표 Ⅲ-3> 참조).

<표 Ⅲ-2> 운영과정 현황
(2001. 12월 현재)

구 분 1999 2000 2001 비 고

전문대학 과정 2 0 0

대 학 과정 5 2 1

대 학 원 과정 7 5 3

계 14 7 4

23) 과학기술부 내부자료와 한국통신기술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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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운영실적 총괄
(2001. 12월 현재)

구 분 학교 수 정 원 재학생 수 배출인원 비 고

전문대학 과정 - - - 2,050

대 학 과정 2(1) - - 5,522

대 학 원 과정 6(3) - - 2,050

계 8(4) - - 9,622

주1) 학교 수는 휴 운영 포함이며, ( )는 휴교현황

주2) 배출인원은 휴 폐교 및 운영 중인 학교 포함인원

IMF체제 이후 기업체 내의 구조조정 및 자체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감소로

대부분의 사내기술대학이 폐교를 한 상태에 있어 현재 운영중인 사내기술대

학 과정은 많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폐교한 과정은 37개 과정으로 전문

대 15개 과정, 대학은 11개 과정, 그리고 대학원은 11개 과정에 달하고 있다

(<부록 7> 참조).

이처럼 사내기술대학이 대부분 폐교한 이유로는 위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

화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근로자직업훈련제도가 고용보험과

연계·운영됨에 따라 환급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동 제도가 보

다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4). 마찬가지로 산업체 위탁교육, 주

24)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사내기술대학 관계자들은 직업
훈련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면담과정에서
밝히고 있음.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이 있는 쪽으로 운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 고용보험동향자료(2000년 하반기
기준)를 보면 훈련과정별 활용실적은 활용사업장의 거의 대부분(99.6%)이 향상훈
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중 96.2%가 자체훈련보다는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훈련기준별로 볼 때도 정부가 정한 기준훈련은 오직 0.3%에 불과하고 기준 외
훈련에 99.7%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연도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 지원 실적으로 보면 95년 하반기에는 380개 사업장에 지원되었으나 2000년
도에는 무려 73,411사업장으로 폭증하였고, 지원인원 역시 9,888명에서 1,220,334
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와 사내기술대학의 위축
은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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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교육 실시 등 대학의 산학협동 강화 노력 역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과정으로는 4개 과정이며, 대학과정으로는 한국통신(KT)기

술대학, 대학원과정으로는 LG-CNS기술대학원, 포스데이타기술대학원, LG전

자정보통신기술대학원이 있으며, 휴교중인 과정은 4개 과정으로서 대학과정

은 한기기술대학, 대학원 과정은 제일모직기술대학원, 한기기술대학원, 현대

정보기술대학원이 있다. 각 과정의 개략적인 주요 현황은 <표 Ⅲ-4>과 <표

Ⅲ-5>과 같다(<부록 7> 참조).

<표 Ⅲ-4> 사내기술대학의 주요 현황(1)
(2001년 12월 현재)

구분 대학(원)명 개설학과
수업
년한

수업
시간

인원현황(명) 강사
(사외)

인가
정원 재학 배출

대학
과정

한국통신
기술대학

e-마케팅과,
전송기술과,

IT기술과
6월 950 60 60 893 850(50) 92. 6

대학원
과정

LG-CNS
기술대학원

정보기술학과
2년
6월

880 - 1,040 196 99(11) 94. 5.

포스데이터
기술대학원

정보처리학과 1년 30 - 171 6(1) 95.10

LG전자정보통신
기술대학원

무선공학과,
전산학과

2년 384 60 50 34 14(11) 97.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명, 억)

1995하 1996 1997 1998 1999 2000

사업장
380

(100.0)
2,659
(58.7)

4,969
(56.1)

17,741
(68.5)

43,512
(74.7)

73,411

지원인원
9,888
(98.5)

99,222
(93.0)

184,007
(92.1)

408,603
(69.5)

781,408
(79.9)

1,220,334

지원금액
17

(94.3)
184

(54.9)
284

(45.0)
408

(15.8)
829

(19.5)
1,405

주 : ( ) 안은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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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사내기술대학의 주요 현황(2)
(2001년 12월 현재)

구분 대학(원)명 수업방식 교과과정 입학자격

대학
과정

한국통신
기술대학

전일제
합숙(6개월)

각 학과별
70학점(교양
20학점)
10시간/ 1학점

직급: 4급이하
경력: 만 3년이상
재직자
학력: 고졸이상 또는
동등학력

대학원
과정

LG-CNS
기술대학원

일과중
집합교육

45학점(교양 8학점)
졸업논문
16시간/ 1학점

신입사원

포스데이터
기술대학원

전일제
(12개월)

20학점(교양 3학점)
학사+경력 4년이상
전문대+경력 7년이상
고교+경력 10년이상

LG전자정보통신
기술대학원

주 1일
시간제
(2년제)

무선공학과 21학점
전산학과 24학점
16시간/ 1학점

학사학위자
전문대+경력 5년이상
고졸+경력 8년 이상

현재 운영중인 사내기술대학중 사내대학과 기술대학과 비교가 가능한 대

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신기술대학의 개략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부록 5> 참조).

모집과정 및 인원은 e-마케팅과의 경우 정원 20명에 현원 14명, 전송기술

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IT기술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6명이다. 교육기

관은 전일제 합숙으로 1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자 선발은 소정의 Cyber과정 이수자 → 선발시험(2배수선발)→

기관별 T/ O에 의한 기관장 추천 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 한국

통신 인재개발원 Cyber 교육과정(사내대학 지원자격과정) 이수직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한 상태이다. 전형은 영어 20점, 전공 50점 그리고 서류심사 30

점으로 이루어지며, 합격자는 각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인원 2배

수 선발 후, 기관장 추천으로 확정한다. 이들은 연수기간 동안 인재개발원에

교육훈련으로 파견되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연수 특전으로는 ⅰ)

사내 근무시 대학 졸업학력 인정(인사기록카드 학력란 등재), ⅱ) 당해직급

교육이수 혜택부여, ⅲ)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을 하고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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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재적 의무기간(교육기간의 3배)을 적용하고 있다.

사내기술대학이 사실상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연수원 조직의 한 부서나

조직(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은 곤란하고 소속 근로자

의 교육훈련 결과에 관한 자료 관리가 정규교육기관처럼 엄격하게 이루어지

기는 곤란하다25).

다. 기술대학26)

교육법 개정과 함께 96년 처음 도입된 기술대학제도는 고등교육법 제정이

후에도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을 98년 12월 31

일 개정하여 설립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99년 한진그룹에서 학교법인 한진학

원을 설립하고 이후 한진학원이 정석대학 인가 신청을 냄으로써 99년 8월

기술대학 설립이 인가되고 00년 3월 개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88년부터

사내대학으로 출발한 한진산업기술대학은 폐교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청

한 대학이 없어 02년 현재 정석대학만이 기술대학으로 운영 중에 있다.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2002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학위별 졸

업생 현황은 학사학위자는 경영학사 23명, 공학사 24명으로 총 47명이며, 전

문학사학위자는 경영전문학사 25명, 공학전문학사 23명 총 48명이다(<표 Ⅲ

-6> 참조).

입학자격은 한진그룹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100점 만점)과 면접전형(30점)

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때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별로 4개 항목을 점수화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27) 정원의 120%를 선발하게 된다. 면접전형은

25) 이는 ○○대학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로서 ○○대학 졸업생의
교육훈련 결과를 만약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학교에서 인정할 경우일지라도 그
간의 사내기술대학이 학점·학력·학위를 인정받지 못한 관계로 회사는 해당 직
원의 교육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인사기록 카드에만 교육훈련받은 사실만 기록하
는 것에 제한되어 해당 직원의 학점취득기록과 수료증의 제출을 할 수 없게 된
문제가 있었음.

26) 정석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7) 서류전형 배점 기준으로는 추천 서열(30%), 근무 평점(30%), 근무 년수(20%),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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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관련, 학습의욕 및 성실도, 인간성 및 가치관에 따라 30점 만점으로 평

가한다.

<표 Ⅲ-6> 학위별 인원현황

과정 학과 전공 학위 남 여 계

학사학위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사 19 4 23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사 24 0 24

소계 43 4 47

전문학사학위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전문학사 23 2 25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전문학사 23 0 23

소계 46 2 48

총계 89 6 95

또한 정석대학은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동시 운영하며, 경영

학과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모두 서울지역에서 운영하며 전자공학과는

입학대상자를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교차 모집/ 운영하고 있다. 수업

시간은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이수학점에

따라 주 3~5일 수업 병행하며, 1일 수업은 4교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강의장소와 시간으로는 서울의 경우 대한항공 본사 C동 3층에서 18시 30

분에서 21시 40분 동안 이루어지며, 부산지역은 김해공장 창공회관 3층 학과

장에서 17시 10분에서 20시 20분까지 이루어진다. 과정/ 학과별 수업운영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과정/ 학과별 실무주제 실습 교과목의 학점 부여는

조별 주제설정, 자료조사, 토론, 보고서 작성, 발표를 실시하며, 관련교수의

평가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수학점 현황은 <표 Ⅲ-7>과 같다.

(20%)이며, 계열사 참여 권장 차원에서 1회사 1인 지원시 10점을 추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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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학과별, 학위별 이수학점 현황

구분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교양
필수 20 12
선택
소계 20 12

전공

필수 48 56
선택
실습 12 12
소계 60 68

전문학사과정 소계 80 80

학사학위

과정

교양
필수 12 10
선택
소계 12 10

전공

필수 46 44
선택 4
실습 12 12
소계 58 60

학사과정 소계 70 70
총 계 150 150

졸업자의 직장/ 직급 현황은 <표 Ⅲ-8>과 같다. 학기는 삼성전자공과대학과

는 달리 2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20주를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이는 야간제수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업시간을 보충

하기 위함이다.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점배점기준은 전문학사과정은 교양과목 15%, 전공과목 65%, 현장

실습을 20%로 하고, 학사과정은 교양과목 5%, 전공과목 65%, 현장실습 30%

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80학

점, 학사과정 70학점으로 하고 있다. 납입금은 소속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교원자격으로는 사내교수인 경우 학사이상으로 사외교수는 관련분야 조교

수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총 48명중 대학항공직원은 12명에 달하고 있다.

학장은 현재 대한항공 인재개발관리본부장이 맡고 있다. 학생현황은 전문학

사학위과정의 경우 경영학과 45명, 전자공학과 49명이며, 학사학위과정의 경

우 경영학과 47명, 전자공학과 48명이다. 교학처 교직원으로는 (주)대한항공

중앙교육원장이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고, 중앙교육원 교육지원팀장이 교학

－ －30



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순수 교학처 직원으로는 (주)대한항공 중앙교육원

소속으로 6명이 전임하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강의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습

실 등 교육기본시설이 20실(523평)이고, 교육지원시설이 2실(540평)이 있다.

<표 Ⅲ-8> 졸업자의 직장/ 직급 현황

구 분
학 사 전 문

계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회 사

대한항공 14 23 14 20 71
동양화재 　 　 1 　 1
한국공항 3 　 6 　 9
한 진 2 1 2 2 7
한진관광 　 　 2 　 2

한진정보통신 2 　 　 1 3
인하대병원 1 　 　 　 1
한진해운 1 　 　 　 1

직 급

차 장 2 2
과 장 7(2) 5 2 2 16(2)
대 리 13(2) 15 11(1) 9 48(3)
사 원 1 4 12(1) 12 29(1)
합 계 23(4) 24 25(2) 23 95(6)

연 령

25 - 29 2(1) 2 　5 9(1)
30 - 34 10(2) 18 12(2) 14 54(4)
35 - 39 6(1) 5 10 4 25(1)
40 - 44 5 1 1 7
합 계 23(4) 24 25(2) 23 95(6)

근 속

~ 4 　 　 1 3 4
5 ~ 9 10(1) 11 11 12 44(1)

10 ~ 14 8(2) 11 12(2) 6 37(4)
15 ~ 19 3(1) 1 1 2 7(1)
20 ~ 24 2 1 3
합 계 23(4) 24 25(2) 23 95(6)

* ( ) : 여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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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실태 분석28)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

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기술대학의 경우 당초 교육개혁방안에서 구

상했던 신대학과는 상당한 운영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기술대학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제도 구

상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가 기술대학 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학습

자는 학습을 위해 작업장을 일탈할 필요가 없도록 구상되었으나, 실제는 야

간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기능대·방송대·전문대학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전제하였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

다. 사내대학 역시 기업의 교육훈련 중심기관이기보다는 하위조직에 불과한

실정이며, 학력·학점인정기관으로 육성하려고 하였으나 학력·학위인정기관

으로 변형된 상태이다.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실태의

분석 결과와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운영실태 분석 결과

1) 기업체의 참여 저조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했던 기술대학과는

달리 학교법인 설립이 불필요한 사내대학이 평생교육법에 의거 제도화되자

산업교육 현장뿐 아니라 일반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도 사내대학이 기업, 근

로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에 사

내대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오정환, 2000). 즉, 사내대학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양성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를 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회사 구성원

들은 취업과 학업을 양립시켜나가면서 학위 취득 욕구를 해결 할 수 있으며

28) 제도 운영 기간이 짧고 제도의 운영 case가 각 1개에 불과해 정확한 분석은 어
려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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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풍부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학사학위 수여 고등교육기관들에게는 비록 강도는 약할지언정 기업의

사내대학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학생들의 모집, 선발부터 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내

대학이 생애개발 경로에서 한 축을 차지하여 사내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얻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많은 사내기술대학이 사내대학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여전히 삼성전

자공과대학과 정석대학 2개 대학에 불과한 상태이며, 사내기술대학은 점차적

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기업만의 참여

모든 사내대학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초 사내대학이나 기술

대학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서(정태용 외, 1996) 그렇지 않

아도 현행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가 사회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중소기업에 역진성29)을 나타내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당초 신대학 등을 통

해 모든 근로자가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만들고자 했던 취

지를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대학의 경우 대기업과 학교와의 다

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상하였고 법령에서는 이를 제도화하였으나 실제

로는 전혀 컨소시엄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9) 이병희·김미란(2000)이 「' 99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지 DB」자료를 토
대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보험요율이 0.1%인 사업장의 총 보험료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11.5%인데 반해 환급 받은 금액은 9.1%에 불과하고, 0.3%인 사업장의
비중은 6.3%이고, 법령에서 최대 11.34%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은 금액은 6.8%에 불과함. 또한 보험요율이 0.5%인 사업장의
비중은 15.4%이나 지원 받은 금액은 10.2%에 불과하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
는 0.7%의 보험요율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총 보험료는 66.7%를 차지하나 지원
받은 금액은 73.9%에 달함. 이러한 결과는 직업능력개발기금이 사회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기금이 역진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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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체교육 방식의 교육운영

여전히 집체교육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일부 원격교육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교육대상 직원을 파견 받아 집중적으로 교육시

키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현직에 있으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기

가 쉽지 않고, 교육과정이 이론교육이 아닌 실험실습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보여진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자료 개발, 가상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활

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료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의 경

우 학점인정과정이 아닌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다보니 짧은 기간에 많은 과목

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4)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질 보증과의 관계

교육과정 운영은 기업체 필요에 의해 구상되었다고 보여지나 교육과정 운

영을 기업체의 직원과 외부 교수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내대학 등

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보증(quality assurance)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근무를 기반으로 한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인정

(accreditation)한다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갖고 있던 비밀의 정

원(secret garden)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때(DfEE, 1996), 현장에

서 학습한 결과를 어떻게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운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줄

수 있느냐는 논의가 배태되어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었어야 했던 것

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대학교육의 실용성 강화, 직업교육이라는 특성

고려,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고의 변화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장학습 결과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기(motivation)나 승

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평생학습을 실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주에게

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학습과 개발에 대한 질을 인정하고, 고용에서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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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5) 대부분의 과정이 정보통신기술과 전자분야에 해당

그나마 운영되는 대부분의 과정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나 전자 관련 분

야로 국한되어 있다. 단지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정석대학의 경우 직원들

의 경영학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이 주로 정보통신기술과 반도체 등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들 분야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경험

을 중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6) 제한적인 파트너십 형성

사내대학 등이 기업교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되어 있는 파트너십은

외부 교수진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주변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시설·기자재의 공동 활용,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제공 등과 같은 파트너십이 구축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7) 학위과정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과중한 수업 부담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이외의 교육과정 운영은 전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설치근거법령상 학위과정 이외의 과정은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공개강좌는 제외)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삼성전

자공과대학에서 일부 대학원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무상 편의를 위한 것

이지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률적으로 80학점으로 정하고 있어

직원들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령과 평생교육법령에

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최소 학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에30) 80학점을 일률적으로 편성·운영한다는 것이 근로자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바람직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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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대학과정보다는 보다 상위의 교육과정 운영 선호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은 전문대학과 대학과정이 병존하고 있지만 사내기술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과정은 전혀 없으며 4년제 대학과정도 1개에 불과하

고 나머지 3개 과정은 모두 대학원 과정이다. 즉,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지

식기반경제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경우 핵심인력의 능력이 전문대학보다는

상위의 수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9) 학적기록의 허술한 관리

비교적 영속성을 갖는 정규교육기관과는 달리 기업의 교육기관은 소속 직

원의 학적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누적되는 학적기록

이 사무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게 됨으로서 비용유발 요인이 되고 있고,

교육훈련결과가 학력·학점·학위로 인정받지 않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

세한 학적기록보다는 이수여부만의 인사기록카드에의 등재만이 중요시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내기술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관

리·운영을 지원할 별도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부분 조정

또는 기업의 해산 등으로 인해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폐지가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시사점

1) 개선방안 수립시 사내대학 등의 활성화 저해 사유 고려

30) 다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140학점 이상, 3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은 120학점 이상, 2년제 전문대학 졸
업학력은 80학점 이상으로 하고 있을 따름임. 이는 정규교육기관에서 계속적으
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1) 사내대학과 기술대학 관계자들은 졸업학점으로 80학점을 책정한 것은 일반적으
로 전문대학이 80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리라는 추정에 따랐음을 면담과정에서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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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학교법인 설립 때문으로 보고 학교법

인이 필요 없는 사내대학 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기업이 사내대학 제도를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큰 부담이지만 이외에도 다른 문

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내대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사내대학 등의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는 이처럼 사내

대학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하

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사내대학 등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

할 수 있다.

ⅰ)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기업 교육의 영역인 단기 훈련과 개발

(T&D)의 영역을 초월한 사내대학·기술대학과 같은 2년 이상의 장기 교육과

정을 운영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고 또 기존의 교육기관보다 운영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ⅱ) 기업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과거보다 민주화, 다원화, 복잡화됨으로써

사내대학 등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업 내부에서 경영진 합의가 쉽지 않다.

ⅲ)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 교육관계법

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학점은행제,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 시간제 등

록 등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제도가 과거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

어 굳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할 유인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

ⅳ) 대기업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그룹사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왔으

나, IMF 체제 이후 그룹의 존재가 약해지고 개별 회사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ⅴ) 기술대학의 경우 산업체와 대학의 컨소시엄이나 산업체 단체를 통한

대학 설립이 가능하나 실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술

대학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어려움 이외에도 컨소시엄 구성 및 학교

운영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나 예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형성해나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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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적으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남겨 놓았고, 중소기업협회나 단체나 국가

공단과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기술대학 설립이 가능했으나 정부의 제도 홍보

부족과 지원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술대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다.

ⅵ)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신규직원들은 적어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상태에 있고, 학교교육 역시 정부가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산학협동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미흡하지

만 대학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기업체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 통합 또는 특성화 전략 모색

사실상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그리고 기술대학은 주관부처와 소관법률만

다를 뿐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장기 교육훈련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관장업무 조정 내지는

통합이 요청되며, 기술대학과 사내대학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특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정부의 지원제도 정비

사대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정부의 지원은 사내기술대학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에 의한 조세감면과 관세감면 혜택이 전부이

다32).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제도가 전혀 준비

32) 사내기술대학에 대한 조세감면의 법적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기술 및 인
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동시행령 제9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임. 주된 내용
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사내기술대학(원) 운영에 따른 지출액이 당해 과세
년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사내기술대학(원) 운영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
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년도에 발생한 사내기술대
학(원) 운영비의 15%를 당해 과세년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사내기술대학은 위 두 경우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임. 즉, 사
내기술대학(원)이 사내교육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액의 80% 감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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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사내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과정이 노동부가

관장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기금(직업능력개발기

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

립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할 때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기

금 지원대상으로의 적용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기업이 졸업생에게 주는 인사관리상 혜택을 제외하고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혜택은 사내기술대학 졸업생에게는 국가기

술자격시험중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33), 사내대학의 졸업생은

학력과 학위인정 그리고 기술대학의 졸업생에게는 학력인정과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다. 특히 사내기술대학의 경우 졸업생들의 학습 결과를

교육제도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체간, 기업체와 학교간, 사업주단체와 학교간 등 다양한 주체간

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정치하

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파트너십 구축

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내기술대학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교가 휴교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내기술대학은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규 교

육제도로 규정하지 않아 대학 폐교시 학습자들을 구제하거나 이수한 학습결

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학점은행제나 독학사제도에서도 사내

기술대학 학습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평생학습 측면에서 볼 때 학

습자의 선행학습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습 낭비

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역시 향후 이런 문제

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사내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없는 관계로

학교 폐지시에 대한 학습자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3) 법적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기술자격의 구분과 기준)와 동법시행령 제11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11임. 그리고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
격부여 및 필기시험 면제 신청 업무처리 지침 임. 주된 내용은 사내기술훈련기
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 을 이수한자 또는 이수예정자에게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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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관제도를 고려한 개선 방안 수립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근로자 교육훈련과

관련되는 제도가 과거보다 더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방안 수립

시 사내대학 등과 같은 기업체 근로자 교육훈련과 관련이 있는 각종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기업체 근로자 교육훈련은 사내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위탁교육의 활성화, 주문식 교

육과정의 내실화, 대학에서의 단기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등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5) 기타

사내기술대학이 대부분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때 사내기술대

학을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으로 통합할 경우에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에

대학원 제도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대학 등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질 보증 체제 구축이 검토되어

야 하고, 특히 대학원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될 경우 이러한 질 보증 체제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내대학 등의 졸업생의 학적기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또한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학위수여를 위한 최소학점을 줄이

는 문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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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제도 분석

1. 규정 비교를 통한 사내대학 등 제도의 특징

가. 관련 법령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관련 법령은 매우 다양하다(관련 법

령 현황은 <부록 6> 참조). 사내대학의 근거법은 평생교육법 이며, 기술대학

의 근거법은 고등교육법 이다. 반면 사내기술대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과

학기술부 고시인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기준 이다. 즉,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법령상34)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 ,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

관리기준 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대학의 경우엔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과는 별도로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이

있고, 사내기술대학의 경우엔 사내기술대학(원)인정기준 이 있다. 또한 사내

대학과 기술대학이 계속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인 바 일반대

학35)과의 비교 역시 필요하며 일반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에서 대학 설

립과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비교 내용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

준에 따라 비교 검토되었다. 먼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설치 기준으로

구분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목적, 학교 설립과 폐지, 입학자격과

34) 과학기술부의 고시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법령에
포함하여 기술함.

35) 주로 4년제 대학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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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위인정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36).

1) 교육목적

사내대학은 직장내 계속교육, 고등교육수준의 평생학습기회를 강조하고 있

고, 기술대학은 산업현장이라는 의미와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

성이라는 면을,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은 자체 기술인력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 교육훈련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사내기술대학

의 경우 지도·감독 부처가 과학기술부라는 특성이 있어 기술(technology)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을 따름이다.

<표 Ⅳ-1> 교육목적 비교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목적

–일반대학
.인격도야
.이론 및 응용방법
교수·연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

- 산업대학 : 학술
또는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기회
제공

- 전문대학:
전문직업인 양성

–직장 내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기회 확대

–산업체 근로자의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기술 연마를
위한 교육의 지속성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

36) 이는 교육시스템을 목적, 투입(Input), 과정(Process), 결과(Product)로 구분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목적은 학교의 목적, 투입은 학생자
원의 문제, 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결과는 교육이수의 결과에
대한 우대나 혜택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다만, 투입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재정자원과 같은 3M(Man, Material, Money)이라고 할 때 이러한 투입요
인은 별도의 설립·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설치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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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설립과 폐지

사내대학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이 설립주체인

반면, 기술대학은 산업체 단독 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

법인이어야 하며, 사내기술대학은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

다. 사내대학은 개별 기업이, 기술대학은 개별 기업·업종별 협회·기업별

단체가 독자적으로 또는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은 기업

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설립 역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인가라는

행위가 필요하며(기술대학은 학교법인 설립과정이 학교설립인가 이전에 필

요), 사내기술대학은 신고만 하면 된다.

학교명칭의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하나, 기술대학은 일반대학처럼 법인 정관에 학교명칭을 규정하면 되고 별도

로 기술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학교 폐쇄 역시 사내대학은 신고하면 되지만, 기술대학은 일반대학과 동일

하게 폐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내기술대학은 자진 취소할 수 있다.

설립인가 과정에서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고,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표 Ⅳ-2> 학교의 설립과 폐지 조항 비교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설립
주체

–국가, 지자체 및
학교법인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단, 종업원
300명이상)

– 학교법인
– 산업체 단독 혹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
포함)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가능

– 공동설립시
2/ 3이상은
산업체에서 출연

–기업체(단독 또는
공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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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설립

–인가
–단, 법인설립

필요

–교육부장관인가
–사내대학설치심사

위원회 심의

–일반대학과 동일
–단, 법인설립 필요
–기술대학설치심사위

원회 심의

신고

학교
명칭

–대학교 또는 대학
전문대학

–법인 정관 규정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함.

–기술대학
–법인 정관 규정
–기술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될 필요가 없음

- 사내기술전문대학
- 사내기술대학
- 사내기술대학원

학교
폐쇄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재학생과 학교기본
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 등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폐쇄인가시는
폐지사유 및 폐지
연원일, 학생 및
학적부 처리 방법
제출

–해산, 합병시
사립 학교법
제5절 준용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일반대학과 동일 –휴교 및 취소
가능

* 취소사유
1.자진취소
2.인정기준미달시
3.서류제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사내기
술대학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제출)

3)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사내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과정 그리고 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구분하고 있어 입학자격 역시 이러한 과정 구분에 따라 별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기술대학은 전문학사학위과정과 2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다만 두 대학 모두 산업체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법령에

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기술대학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대학

원(석사) 과정의 입학자격을 사내기술대학 학사학위과정 졸업자 또는 고등

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

의 교육훈련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되어있다. 사내대학과 기

술대학의 차이라고 하면, 사내대학은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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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은 근로자이면 관계가 없다.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사내대학은 학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대학 역시 학칙으로 규정하나 직업교육훈련기

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

다. 반면에 사내기술대학은 대학의 학칙과 유사한 자체 운영규정에서 학생

선발방법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Ⅳ-3>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규정 비교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입학
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자

–대학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대학원)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과정:고등학
교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년제학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1년 6개월
이상 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전문학사학위과정:고등
학교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기간
(1년 6개월 이상: 직업
훈련생의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기간도 포함)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학사학위 과정(2년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1년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학사학위소지자,사
내기술대학(학사과
정)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학생
선발
방법

–자격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산업체 근무 실적 및
산업체 장의 추천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
가능

- 자체 운영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에 의하여 정함

편입
학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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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내대학의 설치계열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대학은 사회실

무와 자연·공학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사내기술대학은 이공계열 중심으

로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사내대학, 기술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은 학칙에 규정하면 되고 아무런 제약

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로 하여야 한다. 반

면 사내기술대학은 교양과목의 학점배점 기준을 전체과목 학점의 30% 이내

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정 및 수업연한의 경우 사내대학은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2년제 학사학위과정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기술대학은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고, 사내기술대학은 사실상 자체운영규정에서 전무대학, 대학

그리고 대학원(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기의 경우엔 기술대학은 일반대학처럼 2학기 내지 4학기제를, 사내대학

은 2학기 내지 3학기제를, 반면에 사내기술대학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탄

력적으로 학기를 편성할 수 있다. 수업일수 역시 기술대학은 일반대학처럼

매학년도 30주 이상, 사내대학은 매학기 15주 이상, 사내기술대학은 자체운

영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점당 이수시간은 기술대학이나 사내대학 역

시 매학기 15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내기술대학은 10시간 이상 교육

을 실시했을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운영경비의 부담은 사내대학의 경우엔 고용주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

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여야 하고, 기술대

학은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이 경비를 부담하되 고등교육법에 있다보니 매

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내기술대학

역시 운영경비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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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관련 규정 비교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설치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 학칙으로 정함 –사회실무
–자연·공학

–이공계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외국대학과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별도의
대통령령이 정함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학교 및 다른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가능

–학칙으로 규정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일반대학과 동일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의
학점배점기준은
전체과목 학점의
30% 이내로 함

과정
및
수업
연한

–4년~6년
–단, 전문대학은

2년~3년)

–2년 또는 4년이상
–학사: 2년 또는

4년 이상
–전문학사: 2년이상
–단, 학사학위과정

(2년제 제외)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
연한 단축가능)

–학생외의자에게
공개강좌

–2년(전문학사과정,
학사학위과정 각각)

–전문학사학위과정이
나 학사학위과정 중
하나만 두거나 양
과정 모두 둘 수
있음. 단, 각각의
과정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 필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대학원(석사)과정

–자체운영규정

학기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
–매학년도 2학기

내지 3학기
–일반대학과 동일 –자체운영규정

수업
일수

–매학년도
30주이상

–매학기 15주이상 –일반대학과 동일 –자체운영규정

학점

당

시간

–매학기15시간이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준용

–일반대학과 동일 - 1학점 10시간 이상

수업
일수

감축

–매학년도 2주범위
내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준용

–일반대학과 동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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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선행
학점
인정

–국·내외
취득학점 중
1/ 2의 범위
안에서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 2의
범위안에서 인정

–일반대학으로의
편입가능

–일반대학과 동일

시간
제

등록

–가능 –가능 –가능

계절
제

수업

–가능 –가능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가능

학칙
제/
개정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개정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 공고·심의 및
공포절차를 거침

–일반대학과 동일 –일반대학과 동일 - 자체운영규정

운영
경비
주체
및
부담
범위

–학교법인 –고용주
부담(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

–고용주 전액부담

5) 학위·학력·학점 인정 등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의 졸업자는 학력과 학위가 모두 인정되나 사내기

술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학위 수여의 경우 사내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서

는 학위 인정기관이나 동법시행령(제24조)에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졸업학력기준은 사내기술대학의 경우 전문

대학과정은 40학점, 대학과정은 70학점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20학점 이상으

로 하고 있어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과는 차이가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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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학력 및 학위 수여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학력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학위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단, 산업기사
응시 자격 부여)

졸업
학력
기준

- 학칙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일반대학 준용 -일반대학 준용 - 전문대학 40학점
- 대학 70학점
- 대학원 20학점이상

학위
수여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수여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수여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점인정에 있어 일반대학, 사내대학 및 기

술대학은 모두 해당되나, 사내기술대학은 해당되지 못하고 있고, 평가인정기

관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어 사내기술대학 학습자의 학습결과가 전혀 학

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표 Ⅳ-6> 참조)38).

<표 Ⅳ-6> 학점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학점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평가
인정
여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인정

37)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이수학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40학
점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80학점 미만이라도 전문학
사 학위를 수영할 수 있음.

38)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은 이미 학점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로 평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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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기준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기업의 교육시장 진입에 대한 진입조건에 관한

비교이다. 크게 보아 학생 정원, 교원과 같은 인적(人的) 조건, 교사(校舍)와

같은 물적(物的) 조건 그리고 수익용기본재산과 같은 재정(財政) 조건으로 구

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먼저, 사내대학은 총정원의 최소기준을 50명으로 보고 있고(즉, 일종의 미

니대학), 기술대학은 총정원의 최소기준을 200명으로 보고 있다. 교원은 각각

교원정원의 1/ 2이상은 설립시에 그리고 나머지는 개교 후(後) 1년 이내에 확

보하도록 하고 있다. 겸임교원을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모두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 기술대학의 경우엔 겸임교원의 1/ 2 이상이 산업체의 임·직원이

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사내대학은 없는 상태이다. 교원산출기준은

사실상 두 대학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문사회계통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5명이며, 자연과학 계통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삼성전자공과대학과 정석대학의 교원

정원을 계산하여 보면, 전문대학과정만 운영중인 삼성전자공과대학의 경우

공학계열을 운영하고 있고 정원이 65명으로 편제 완성년도의 정원은 130명

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원은 최소 6.5명을 임용하여야 한다(130명/ 20명). 이

를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처럼 등록생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학년과 2학

년 학생 모두 합하여 68명에 불과한 상태로 교원은 3명 미만이면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석대학은 전문학사과정이 인문계열을 입학정원 25명

에 편제정원 50명으로 교원은 2명, 자연공학계열인 전자공학과는 편제정원

역시 50명으로 교원은 2.5명이어야 한다. 학사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39).

교사(校舍) 역시 설립자의 소유이어야 하고, 교사의 일부는 전적으로 학생

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 1인당 교사확보면적이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 1인당 10㎡, 자연과학계열인 경우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대학은 동일한 기업체가 설립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2㎡와 17㎡

39) 따라서 소규모대학인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대규모 대학과 유사
하게 교원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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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표 Ⅳ-7> 참조).

<표 Ⅳ-7> 정원과 교원 관련 규정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계열별
학생
정원

–(C-총정원)×(계
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 +
계열별학생정원(
단, C는 총정원
400미만,
200명미만,
100미만의 경우)

–(50-총정원)×(계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단,
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200-총정원)×(계
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계열별
학생정원(단,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자체운영규정

교원

산출
기준

–25명(인문사회)
–20명(자연과학)

–25명(사회실무)
–20명(자연과학)

–자체운영규정

교원
확보
및

완료
시기

–전임교원의
1/ 2이상(편제완
성년도 전까지)

–교원정원의 1/ 2이상
–개교 후 1년 이내

나머지 교원 확보

–교원정원의
1/ 2이상

–개교 후 1년 이내
나머지 교원 확보

–자체운영규정

겸임
교원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 9시간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 9시간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 9시간

–단, 겸임교원의
2분의 1이상이
산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함)

-외부강사 또는
산업체 근무자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기술대학은 일반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

제를 받고 있다. 즉,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연간 수익용기본재

산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액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 설립

시 산업체가 일정 재산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사내대학과 사내기

술대학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표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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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규정

내용
구분

일반대학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교사

소유
원천

–설립주체 소유 –설치자 소유 –법인소유 –설치자 소유

교사
확보
면적

–학생1인당교사
면적에 계열별
학생정원 곱한
합산 면적이상
(편제완성연도기
준)

–학생1인당교사면적에
계열별 학생정원
곱한 합산 면적의
2분의 1이상
(편제완성연도기준)

–인문사회:
10㎡(1인당)

–자연과학:
15㎡(1인당)

–원격시설 구축시
1/ 2

–학생1인당교사면
적에 계열별
학생정원 곱한
합산 면적의
2분의 1이상
(편제완성연도기
준)

–1/ 2이상은
기술대학
전용시설

–사회실무: 12㎡
–자연과학: 17㎡
–원격시설 구축시

1/ 2만 확보해도
무방

-강의실 50평이상
-강의실,
실험실습시설,
사무실 구비

-운영요원 3인이상

교사
의

구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전적으로
학생용이어야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전적으로 학생용

-강의실, 실험실습
시설, 사무실 구
비

수익용

기본재산

등

–수익용기본재산
있을 것 (연간
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어야 함)

–수익용기본재산과
재산 출연 불필요

–다만, 설치인가시
재정운영계획을 심사

–수익용기본재산
있을 것(연간 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어야)

–학교법인 설립시
산업체가
일정재산을
출연해야 함

–재산출연 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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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재검토 필요사항40)

가. 사내대학

1) 사내대학 설치자의 명확화

교육에 관한 헌법적 강령의 성격을 갖는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

립)41)에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하는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그리고 사인으로 열거하고 있어 사대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역

시 법인 아니면 사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42)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은 사대대학의 설립·경영 주

체는 법인 성격을 갖는 회사 그리고 사인도 아닌 사업장이라고 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내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설립·경영 주체는 사업장이 아닌 법인인 산업체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하 관련 조항 모두를 이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업장은 장소(場所)적 개념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이라고 할 경우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술대학이 설립될 수 있기 때

문이다43).

2) 평생교육시설인 관계로 정규교육기관과의 차별적 대우 가능성

사내대학은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

40) 법령 재검토 필요사항은 반드시 법령 비교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하지 않고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음.

41)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
립·경영한다.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및 사회교
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42)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
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이하 생략).

43) 사업장을 사내대학의 설립자로 할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울산공장
에도 그리고 전주공장에도 각각 사내대학을 설립해도 무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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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로 분류되어 법령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관련 조항을 둘 경우

사내대학은 이러한 조항으로부터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와 제2조의2(동등자격

자의 범위)44)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는

사내대학 졸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

학교 정교사 2급 자격기준45)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보다도 더 나은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

생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자칫 정식학위(사회적으로 통용성(通用性)이 있는)

가 아닌 사내학위만을(기업체 내에서만 인정받는) 받는 기관으로 일반인들이

44) 제2조 (교수 및 조교의 자격)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생략).
제2조의2 (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
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
정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
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
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
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5) 1. 師範大學 卒業者. 2.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
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臨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4. 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 卒業者. 5. 大學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科 學點을 취득한 者. 6.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
敎育을 받은 者. 7. 初等學校의 準敎師이상의 資格證을 가지고 大學을 卒業한
者. 8.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助敎授·專任講師로서 2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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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할 수 있는 등 정규교육기관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46)에 의거 대

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

학원의 교육과정(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전문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나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은 불가능하다. WTO체제에 따른 고등교육

시장 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

정 공동운영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평생교육원·전공심화과정제도와의 형평성

사내대학제도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

설)47)에 의한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학점인정제도

와 연계하여 다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8) 학력과 학위

가 인정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49)에 의한 전문대학의

46)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법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산업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47)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 ③ (생략). ④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
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48) 참고로 평생교육원이 실질적인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
면, 충남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정보처리전공, 인터넷정보전공 등 총 6
개의 학점은행제에 의한 평가인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각 전공별 교육과
정을 보면 정보처리전공의 경우 자료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전산수학, 데이터
베이스, 운영체제, 프로그램임 언어, PC활용1, 멀티미디어개론, 전산개론, 전자계
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1, 컴퓨터통신망, 윈도우즈 프로
그래밍2, 인터넷활용1, 웹 프로그래밍과 같은 총 16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인터
넷정보전공으로는 인터넷개론, 정보통신개론, 통신 프로토콜, 운영체제, 자료구
조, 전산개론,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1, 인터넷영
어, 전자상거래개론, 홈페이지설계, 윈도우즈 프로그램밍2, 웹 프로그래밍, 인터
넷보안과 같은 15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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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역시 1년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도 학력과 학위가 인정

되지 않고 오직 학점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내대학의 당초 설

립 구상처럼 학점은행제를 적용한 교육기관이었으면 사내대학에서 다양한

학점인정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을 것이며 평생교육원이나 전공심화과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4) 명칭의 적합성 문제

기업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

기 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사내대학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는 사내대학제도와 일반

순수 사내대학과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5) 일부 조항의 현실성 부족

사내대학은 사실상 3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4년제 학사학위과

정, 2년제 학사학위과정, 그리고 2년제 전문학사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3개

의 과정을 모두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내대학 설치기준이 일반대학과는 다르지만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사내대학·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제2항50)에서 대학설립·

49) <고등교육법> 第49條 (專攻深化課程) 專門大學에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의 繼續
敎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攻深化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위과정으로 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50) 제15조 (사내대학·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①사내대학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원격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에 각각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내대
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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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설립심

사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내대학의 교사(기본시설과 지원시설)가 반드시 설치자의 소유이어야51)

하는지 의문이다. 모든 시설은 기업체가 다 보유할 수 없고 때로는 임대를

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내대학 입학자격을 법령에서 1월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52). 그러

나 입학자격에 대한 판단은 기업의 인력구조와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1년 6개

월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1조(경비보조)53)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

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

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쉽

지 않은 상태인 점 역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설립은 인가행위인데 폐지는 단순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

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사내대학 이수

자의 학적관리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고 또 처벌조항도 없어 기업의 입장

에서는 학적부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규정하여 고등교육법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유연한 학사운영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사내대학의 교사) ①사내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52) 제23조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등) ①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
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1년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
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로 한다. ② (생략).

53) 제11조 (경비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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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생교육법에서 학위인정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모순

이 있다.

교사와 교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과 소규모 대학인 사내대학과는 근

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바54) 교원 산출기준과 교사를 책정하는 기준

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강좌 역시 고등교육법 체계를 준용하다보니 규정된 것 같으나 이

규정으로는 학생 외의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보기가 곤란한 점 등 사실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에 불과하다.

4년제 학사학위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나(평

생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2항), 2년제 과정에 대해서는 수업연한 단축이 불가

능한 것 역시 사내대학을 고등교육법 체계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나. 기술대학

1) 학교 법인의 필요성

학교법인 존재 이유가 교육의 공공성 보장, 지속적인 교육투자 확보, 그리

고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

다고 할 때 기술대학에 학교법인을 두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의 질은 학교법인의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과 운

영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기술대학

54) 예를 들어, ○○사내대학의 편제정원이 50명일 경우(전문학사과정, 인문사회계열)
교원은 단 2명에 불과함. 그러나 사실상 전문학사과정일 경우 30개 가량의 과목
을 이수한다고 할 경우 이를 단 2명의 교원이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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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교법인이 필요한 지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기술대학을

설립한 산업체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여야 하고, 국가

에 고용보험기금도 납부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을 위해 매년 추가적인 기부금

을 내야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55). 물론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겠지만 일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방식을 기술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은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수익용기본재산의 출연이나 법인 폐지시 출연한 재산의 환

수불가능성과 같은 규제가 과연 일반 학교법인과 기술대학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설혹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을 필

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검토되어져야 한다. 물론 이외의 방안을 토대

로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

법인을 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을 결합시켜 컨소시엄 형태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설치기준의 차이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는 동일한 성격의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

고 기술대학은 사내대학에 비해서 설치기준(예: 학생 1인당 교사확보면적기

준)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

3) 전문대학과정과 학사과정의 별도 인가 신청의 적정성

기술대학법인이 전문대학과 대학 과정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과정에 대해 별도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대학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의 설립은 인가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기술대학법인에 대해서 2번의 인가행

위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하나의 기관 이름에 두 개의 대학이 존재하는 결

55) 예를 들면, 대한항공은 01년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약 107억원을 낸 바 있고, 이
중 직업능력개발기금으로는 약 37억원을 낸 바 있으며, 이외에 정석대학 운영을
위해 정석대학법인에 약 4.5억원의 기부금을 낸 바 있음(정석대학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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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두 개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때 행정적으로 전문대학과정과 학사과정을 별도로 인가할(받을) 필요가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4) 일부 조항의 현실성 부족

고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학교의 명칭)56)에 의하면 만약 학

교의 명칭을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대학의 경우 그 명칭을 대학 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4년제 과정

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시 산업체가 2/ 3 이상 출연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이는 컨소시엄 구성 기관간의 자율적

협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2/ 3 이상이 산업체 주도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기술대학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도라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이 폐쇄될 경우 지

금처럼 출연한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립학교법 체제에서는 기업의 참여

를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ⅰ) 대학설립·운영규정과 별도로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필요

성, ⅱ) 기술대학의 교사가 전적으로 학생용이어야 할 필요성, ⅲ) 기술대학설

립·운영규정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57)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헌장을 은 제12조가 삭제된 관계로 발생한 정비 필요

성, ⅳ)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설립기준 등)58)제3항 1호와 2호에 규정되

56) 제8조 (학교의 명칭) ① (생략).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
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
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
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
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57) 제5조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기술대
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헌장을 첨부
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
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58) 제6조 (설립기준등)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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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의 의미 불분명, ⅴ) 기술대학설

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59)제1항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본운영비의 의미 불분명, ⅵ)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5조(입학

자격)60)에서 정하고 있는 입학자격과 현장실습기간의 인정 등의 필요성, ⅶ) 고

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학생선발방법)61)의 규정 필요성, ⅷ) 설치계열을 사회실

무와 자연·공학으로 제한할 필요성, ⅸ) 수업일수를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할 필요성, ⅹ) 사내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원책정 기준의 불합리 등에 대한 검토

역시 요구된다. 또한 신청 서류의 법정 서식화 문제, 고등교육법상 다른 학교와

의 차별적 규제의 적정성 여부 등 역시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6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목적 및 평

생략). ② (생략)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
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
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생략).

59) 제9조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
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생략).

60) 제65조 (입학자격) ①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
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1) 제66조 (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
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
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
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62) 제24조 (기술대학의 평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

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현장 및

학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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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여부 등 역시 검토되어져야 하

고 동 규정 제26조(준용)에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

육법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시행령63)에서 대학만 1

년 이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대학은 수업연한 단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다. 사내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은 사실상 규범력이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

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과학

기술부에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한 우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과는 달리 제도화된 교육기관이 아니어

서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내기술대학

이 기관이나 시설이 아니라 과정 에 불과한 상태에 있어 사실상 다른 우대

를 하기가 곤란한 점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또한 사내기술대학 졸업자가 별도의 학력이나 학위인정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역시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과정 이수자의 학점과

학력이 인정받지 못한 관계로 교육관련 기록의 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63)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

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월이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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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 사례 분석

사내대학은 미국에서 1961년 맥도널드가 햄버거 대학을 만든 이후에 최근

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현상은 아

니라 영국 등 유럽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2001년 3월 발표

한 세계 주요 사내대학 현황을 보면 우리 나라의 LG인화원도 포함되어 있으

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Ⅴ

-1> 참조).

<Ⅴ-1> 세계 주요 사내대학 현황

구분 사내대학명

미국 상위20위
사내대학

안호이저-부쉬, 베인 앤드 컴퍼니, 뱅크 오브 몬트리올, BI,
시스코, 델컴퓨터, 제너럴모터스, 휴먼소나이티, IBM,
IDX시스템스, 임포메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콜, 인텔, 밀켄 앤드
컴퍼니, NCR, 피플소프트, SCT, ST마이크로일렉트로릭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심벌테크놀로지스, 테네시밸리

세계 상위 12위
사내대학

(북미 제외)

AC닐슨(벨기에), 알스톰(프랑스), 악사(프랑스), BAF시스템(영국),
다임러크라이슬러(독일), LG인화원(한국), 루프트한자(독일),
유로체임버스(프랑스), 파이트(이탈리아), 로이드(영국),
올드뮤추얼(남아프리카), 페트로리스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유니언페노사(스페인)

자료: 파이낸셜 타임즈 2001.3(월간 산업교육 2002년 6월호에서 재인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대학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성공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내대학,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결정된 변화를 추진하는 역할 담당하는 사내대학, 마지막

으로 기업의 미래변화에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정에 따른 변화

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내대학이 그것이다(<표 Ⅴ-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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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사내대학의 유형별 역할과 사례

사내대학의 유형 역할 사내대학 사례

기업의 성공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역할
담당

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파악된 상태에서, 사내대학은 그

요건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활동에만 초점을 맞춤

Federal Express의
Leadership Institute,

디즈니 대학

기업에서 결정된
변화를 추진하는

역할 담당

기업내 시스템 정책, 전략, 조직 내
가치철학 등이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항목들인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미

조직내 별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사내대학은 결정된 변화를
적극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아모코러닝센터
(Amoco Learning

Center)

기업의 미래변화에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정에 따른

변화를 추진하는
역할 담당

기업들이 새로운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그를 위한 변화를 예측,

추진해 나갈 때 그 과정의 일부가 되는
대학, 즉 대학내의 제반활동이 그

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요소로 간주되는 대학

GE Crotonvill,
모토로라

유니버시티

자료 : 월간산업교육; 2002. 6.

이하에서는 사내대학이 활발한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64).

미국의 대표적인 사내대학은 Motorola, McDonald, GE, Walt Disney,

American Express가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사내대학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정규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인가위원회의 인가를 획득한 대학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내대학은 개별기업의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

하는 고객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custom training)과 함께 미국 기업의 교육

훈련의 양대 신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조영호 외; 2001).

64) 제5장에서 설명하는 미국 등의 사내대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 제도
화된 사내대학과 기술대학과는 성격이 다름. 미국 등의 사내대학은 오히려 우리
의 기업 연수원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되고 우리처럼 학위와 학력인정을 받
는 교육기관은 아님. 다만, 우리의 경우 사내대학 등이 제도화됨으로써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보다는 경직된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어 외국에서의 사내대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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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에서 최근 세계적인 기업의 사내대학 현황과 발전방향을

소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사내대학은 1988년 400여 개의 사내대학이 현재

2,000여 개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성인교육시장의 점유율 1위를 점하는 교

육기관으로 3,7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고, 유럽의 경우 현재 100여 개

에 불과하지만 사내대학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앞으로는 교육체계가 다양

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가며 그 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월간산

업교육; 2002).

파이낸셜타임즈는 또한 우수 사내대학상(The Corporate University

Xchange Excellence Awards)을 후원하며 사내대학의 조직원 훈련의 벤치마

킹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 사내대학상은 올해로 4번째 수

상자를 맞으며 학습과정과 경영전략의 접목, 새로운 사내대학 설립, 사내대

학과 대학간 연계·마케팅·실적평가·기술 이용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상

대학을 선정하는데 첫 번째 부문인 학습과정과 경영전략의 접목 분야가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한다(월간산업교육, 2002).

작년 우수 사내대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스토리지 장비업체인 EMC 의 사

내대학은, 모든 부서에서 뽑은 대표자들로 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과과

정을 기획하며, 직원들이 사내대학에서 얻은 성적을 매년 인사고과에 반영시

키고 있어 학습과정이 경영전략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영주들은 기초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

인 대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직

접 근로자를 가르치려는 요구와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Arthur Anderson과

Motorola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화된 교육제도는 미국 내 최

고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내교육은 정

교한 운영 모형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간에는 사내대

학 (corporate university)의 설립 붐 (boom)이 일고 있다(Davis & Botkin,

1994). 그 예로는 American Express Quality University, Apple University,

Disney University, First of America Bank's Quality Service University,

Xerox Document University 등이 있다.

이들 중에 일부는 단순히 기존의 훈련센터의 이름을 변경하여 대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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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독특한 환경 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이라

는 용어가 내포하는 가치는 증대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

던 근로자의 학습결과가 갖는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종 사업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여러 산업체들이 사내대학 혹은 그와 유사한 교육기관

을 설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한 곳은 세계적인 햄버거 회사인

McDonald's Hamburger University이다. 이 대학은 음식산업에 관한 전문교

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AT&T 회사가 운영하는 University of Sales

Excellence는 미국 전역에 분교를 두고 회사가 새로 개발한 기술집약적 상품

의 판매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정태화, 1999).

이외에도 학위를 제공하는 사내대학은 보스톤에 있는 Arthur D Little

School이 있다. 이 학교는 1년 과정의 관리과학 석사학위65)를 수여하고 있으

며 닌텐도 대학(Nintendo University) 역시 실시간 상호작용적인 시물레이션

(예;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밍) 분야의 이학사66)를 수여하고 있으나 이는 대

부분 일반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위 수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내대학인 모토롤라 대학과 햄버거 대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모토롤라 대학(Motorola University)

모토롤라 대학은 현재 가장 큰 사내대학이다. 400명의 정 교수진, 800명의

시간제 강사를 보유하고 있고 19개국에서 매년 100,000명 이상이 교육받고

있으며 그중 1/ 5인 다른 회사 직원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인정(accreditation)은 받지 못한 상태이며, 매년 2억 달러를 투자하

고 있으나 모토롤라 기업은 매년 2억 달러의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65) one year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66)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Real Time Interactive Simulation, ie. Video

game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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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교육비 투자 1$가 33$의 이익을 가져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하 모토롤라가 사내대학을 활성화시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

기로 한다.

1991년 미국훈련개발협회는 미국기업들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근로자의 약 42%에 해당하는 5000만 명 이상이 즉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전 미국기업의 대부분 경영자들은 경기의

침체를 미국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관심을 두었고 이러한

생산성 하락의 원인을 근로자들의 근로 윤리의 결여로 생각하였다. 사원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생산성 향상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생각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기업 중 성공한 회사들은 실

패한 회사들에 비해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6배가 넘는 지출을 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중 오랜 기간동안 사원들의 교육훈련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

구를 하여 가장 큰 성과를 거두며 국제적 무한 경쟁에서 선두의 자리를 지

키고 있는 모토롤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훈련된 인력을 보유한 회사로 이

미 잘 알려져 있다.

전자·통신분야에서 모토롤라는 1970년대 이후 미국기업의 자존심을 지켜

온 70년 전통의 초우량기업이다. 1928년에 5명의 종업원과 565달러의 자본금

으로 설립된 이래 무선전화 및 통신장비 전문업체로 지금은 약 132,000명 이

상의 가족을 거느리며 연간 순이익 약22억 이상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업으

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모토롤라의 지속적인 발전은 소비자 만족을 위한 품

질개선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등 회사의 전략적 경영과 일치되는

사원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시스템을 개발 실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

원교육 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형식, 기간 등에서 회사의 실제 사업전략과 상

당히 긴밀하게 연계시켜 짜여졌고 기업환경에 따른 전략적 목표와도 부합되

는 것이었다.

1947년 혁명적인 이윤분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했던 모토롤라는

「Service Club」이라는 일종의 종신고용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기술의

변화와 치열한 기업 간(間), 국가 간(間)의 경쟁에 따라 사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종업원교육을 1979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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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주로 제조 기술에 관한 것이었고 품질의 향상보다는 생산량과 시간목

표에 중점을 두었으며 회사가 주도하는 것이었으므로 자발적인 참여가 거의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기술교육은 언어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중반 모토롤라는 품질 개선을 최대의 전략목표로

삼고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방침중 하

나인 「Six Sigma Quality」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사원 교육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조직적 학습능력의 시발점이 되었다67). 이에 따라 80년대 초에 3천5백

만 달러에 이르던 교육예산은 88년에 이르러 5천만 달러, 그리고 91년에는 7

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변화된 조직환경에의 적응 프로그램, 즉 종업원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이양하는 법, 품질관리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하는 법, 생산과정 또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행되어 졌으며 종업원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현장에서의 활용을 유도하

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훈련이 혁신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다. 즉,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 교육훈련은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학습하는

것이 없이는 창조와 혁신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 1980년대 말 모토롤라의 사원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모토롤라의 독특한 기업 이

미지와 교육의 특성을 충족시킬 대학을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으므로 모

토롤라는 1989년 자체 대학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회장인 죠지

피셔(George Fisher)의 결정에 따라「Motorola University」라 명하여 졌다.

오늘날 「Motorola University」는 가장 성공적인 산학협동체제를 운영하

고 있는 대학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토롤라 사업장을 행동학습(Action

Learning)을 위한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토롤라로부터 자금과 장비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의 대학이 기술이론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유수 대학들과도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여 현재 미

국 전지역에서 모토롤라는 150개 이상의 교육구 의회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모토롤라대학은 도쿄, 중국 중부 등 세계곳곳에 17개의

67) http :/ / mu .motoro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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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직종별,

참가자별 수많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로 인해 모

토롤라 대학은 내부의 뼈대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모토롤라의 교육과정은 과거의 기술교육 중심에서 광범위한 지식교

육으로 발전되었으며 매년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규모로 발전하였

다. 또한 교육의 중심은 사원들이 기술변화와 각종장비의 이용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원 교육의

발전은 모토롤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전략과 일치

하면서 사원교육훈련이 조직의 중심원칙이 되었으며 동시에 종전의 통제가

아닌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모토롤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원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곧 결과로

나타났다. 1988년 모토롤라는 맬컴 볼드리지 품질관리 대상을 수상하였고 매

년 매출이 증가되어 이윤은 77%씩 늘어났다. 이는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

련투자 비용 1달러당 33달러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1988년부터 5

년 동안 2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이며, 1991년에는 약 7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토롤라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종업원들에게 150만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직의 학습능력에 모토롤라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는 회사는

거의 없다. 모토롤라는 이미 미국산업계 평균보다 4배나 더 많은 액수를 사

원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 액수를 거의 몇 배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잘 훈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모토롤라와 같이 엄청난 자금을 사원교육에 투자하는 기업은

흔치 않으며 또 그 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은 더욱 흔치않다. 기술과 지식이

노후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진다면 교육을 통한 혁신과 창조

는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선진기업에게는 필수적인 과업일 것이다.

1992년부터 한국에서도 인사부 교육부서를 통하여 모든 사업 부문에 필요

한 교육 훈련을 통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MU로부터 제공받았다. 1995년부터

는 MU의 한국 지역본부로서 모토로라 유니버시티 코리아(이하 MUK)가 정

식 발족했으며, 1999년부터는 모토로라 내의 모든 교육 훈련 조직을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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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의 교육 훈련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MUK는 인적자원 개발 및 유

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내 지식자원의 보고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UK는 1992년부터 약 100여 개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커스토마이제이

션(customization), 연간 5,00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적의 교육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분석, 계획수

립, 컨설팅, 과정개발, 평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고객과 대리점

(distributer) 및 협력 업체들에게도 각종 교육 훈련 이벤트 및 컨설팅을 통해

국내 모토로라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MUK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서 경영목표와 사원 개인의 경력개발 계획을 연계시키는 총체적인 교육 훈

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햄버거 대학(Hamburger University)

맥도널드는 미국 내 매출이 200억 달러, 전 세계 매출이 지난해 기준 405

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기업이다. 이러한 맥도널드의 성공

요인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업초기부터 사내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점이다. 맥도널드의 사내대학은 1961년 세계 최초로 '햄버거 대학'이라는 이

름으로 설립되었으며 교육대상을 매장 점원 뿐 아니라, 지배인과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까지 넓혀왔다. 햄버거 대학의 목적은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조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상의 훈련과 경력개발([그림 Ⅴ-1] 참조)

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헌

신(commitment)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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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햄버거 대학의 훈련과정

자료: 햄버거 대학 홈페이지(www .mcdonalds.com)

종업원 개발
과정
(Crew

Development
Program)

식당 관리자
과정

(Restaurant
Management)

중간관리자 과정
(Mid-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경영자 과정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

햄버거 대학은 맥도널드의 전 회장인 프레드 터너가 1961년 자신의 매장

지하실에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38여 년이 지난 현재

65,000명이 넘는 햄버거 전문가를 배출시킨 교육기관으로 약 10만평 규모의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30여명의 전임 교수들이 근무하고 있으

며, 전 세계 매장의 직원들이 수강생이며, 수업은 22개 언어로 가르치고, 교

수진과 수강생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68).

햄버거 대학에서는 매년 15회에 걸쳐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장운

영, 인사관리, 품질관리, 장비관리, 고객 서비스 및 경영기술 등 햄버거와 관

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진다.

맥도널드는 바닥청소를 하는 점원에게도 승진 기회를 주고, 햄버거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햄버거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면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보수를 받고 관리직 간부로도 승진할 수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점원들의 일과 회

사에 대한 만족, 조직 몰입도가 커지고 고객 응대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향

상 시켰다(월간산업교육; 2002).

햄버거 대학의 교육은 스토어 매니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비롯하여 각 직

급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교과 과정은 RCP로

서 매장 매니저와 예비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햄버거 대학은 현재 시드

니, 뮌헨, 런던, 홍콩, 상파울로, 동경, 시카고 등 7개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

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부터 시카고에 위치한 맥도널드 햄버거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현재 약 420명이 수료했다. 맥도널드 정직원의

68) http :/ / www .mcdonalds.co.kr/ introdu/ univ.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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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이 크루(crew, 아르바이트 사원) 출신이라는 사실만 봐도 맥도널드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맥도널드에 첫발을 딛은 크루 시절부터 스토어

매니저가 되기까지 매장운영방식, QSC&V의 서비스 정신, 그리고 장비관리

기술은 물론 리더십, 경영 기획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하고 완벽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3. 시사점

ⅰ) 사실상 미국 사내대학은 우리 나라의 사내대학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

만 미국의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참

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센터를 사내대학으로

통합함으로서 사내대학이 직원교육을 위한 기능 뿐 아니라 영업을 위한 전

략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핵심기능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웃소싱 전략의 일환으로 사내대학은 독립채산제(profit center) 교육조직으

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내대학은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ⅱ) 사내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대학

과 협력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곧 사내대학이 모든 역할을

독점적으로 혼자 수행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기관과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

하고 있다.

ⅲ) 종업원 유인 차원에서 교육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일반대

학과는 달리 보다 회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고, 조직문화를 반영하며, 회사

의 전략에 부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

육과정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학습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바 필요한 경우 직접 사내대학을 운영하

려고 한다는 점이다.

ⅳ) 파이낸셜타임즈가 우수한 사내대학에 대한 수상을 5가지로 하고 있다

69)고 할 때 사내대학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5가지 분야70)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연계(alignment):

－ －72



기업전략과 사내대학에서의 학습과의 연계 , 동맹(alliances):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 E-Learning: ICT기술의 활용 , 마케팅(marketing): 브랜드 강

화 전략과 마케팅 전략 , 평가(measurement): 학습에 대한 투자의 가치 평

가 이다.

69) Financial Times(May 31, 2002).
70) ①연계(alignment): 기업전략과 사내대학에서의 학습과의 연계. ②동맹(alliances):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③E-Learning: ICT기술의 활용. ④마케팅(marketing):
브랜드 강화 전략과 마케팅 전략. ⑤평가(measurement): 학습에 대한 투자의 가
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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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선방안

제3장에서 제5장에 걸쳐 분석된 사내대학 등의 개선을 위한 제시했던 각

종 시사점과 검토 필요사항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Ⅵ-1> 참조).

먼저 교육목적 측면에서 ⅰ) 사내대학 등이 기업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

행하기보다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역할만을 담당하는 문제, ⅱ)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가 사실상 유사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학교의 설립과 폐지 측면에서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ⅰ) 설치 주체의 재

검토, ⅱ) 설립과 폐지시의 행정행위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ⅲ) 별도 법인의 필요성과 법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문제, ⅳ) 산

업체 출연의 적정성 문제, ⅴ) 컨소시엄 구성의 문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ⅵ) 별도의 설치위원회 심사의 필요성 여부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내기술대

학은 별도의 기관으로서의 설치법령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측면에서는 ⅰ)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모두 입학자

격을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의 적합성 문제가

있으며, 기술대학은 이외에도 ⅱ) 현장실습 인정의 문제, 학생선발시 직업교

육훈련기관 이수자 우대 문제 등이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측면에서는 먼저 사내대학의 경우 ⅰ) 4년제 학사학

위과정의 적정성 문제, ⅱ)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규정한 수업일수의 문제,

ⅲ) 2년제 과정에서는 수업연한 단축 불인정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대학의

경우엔 ⅳ) 사회실무와 자연·공학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계열 제한의 문제,

ⅴ) 수업일수를 일반대학처럼 매학년도 30주로 하고 있고 졸업학점을 80학점

으로 하는 문제, ⅵ) 수업연한 단축 불가능의 문제, ⅶ) 운영경비 부담의 문

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ⅶ) 대학원과정의 설치 역시 중요한 검토사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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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개선 필요사항 정리

구분 내용 비고

교육목적
사내대학 등이 법령에서 정한 역할로만 제한되어 운영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유사성
사내대학 명칭의 혼란

학교의
설립과 폐지

사내대학
- 설치주체의 재검토
- 설립과 폐지시의 행정행위의 차이
기술대학
- 별도 법인의 필요성
- 별도 법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 산업체 출연의 적정성
-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
사내기술대학
- 기관으로서의 설치근거 규정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각각 별도의 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법령으로 입학자격 규정의 적합성
기술대학의 경우 현장실습 인정 기준의 법제화와
학생선발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수자 우대 규정의
적합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내대학
- 4년제 과정의 적정성
- 수업일수 및 수업연한 단축의 문제(기술대학에도 해당)
- 대학원과정의 설치(기술대학에도 해당)
- 최대 3학기로 학기 제한
기술대학
- 계열 제한의 문제
- 운영경비 부담의 문제
집체교육·파견교육 중심의 교육운영
졸업학점 80학점 기준의 과중

학력·학위·
학점 인정 등

사내대학 등의 교육의 질 보증체제 문제
학교폐지시 학생들에 대한 대책
사내기술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점 인정 문제
학적기록의 체계적 보관

설치기준

교원책정기준의 적합성(사내대학과 기술대학)
교사기준의 차별성
교사 소유자 설치자 제한의 타당성(사내대학과 기술대학)
교사가 학생용이어야 할 이유(기술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규제(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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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학력의 인정(수여) 측면에서는 ⅰ) 사내대학의 학력·학위인정의 적

정성과 관련 규정의 일치성 문제와 ⅱ) 이와 관련된 사내대학 등에서 실시하

는 교육의 질 보증 체제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학교가 중도에 폐쇄

될 때의 대책과 사내기술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력·학위 또는 학점인정 등

의 방안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설치기준 측면에서는 ⅰ)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모두 교원책

정기준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규제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ⅱ) 교사기준의 차별성 문제, ⅲ) 기술대학의 경우 교사가 전적으로 학

생이여야 할 필요성 여부, ⅳ) 사내대학과 기술대학 모두 교사를 설치자가

소유해야 하는 당위성 문제, ⅴ) 기술대학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등 산업체

출연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교육목적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학위과정 이외에는 별도의 과정

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이 다양한 방식과 기관

등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도 그 한

가지 예이다. 또는 순수 기업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있다.

따라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의 중추기관으로 기

능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 외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기관의 성격이 반드시 기관(기술대학의 경우) 또는 시

설(사내대학의 경우)로 법령에서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 없이 기관의 성격은

설치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학위과정 외의 별도의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관계법령에서 학위과정 이외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은 외형상 근거법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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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장부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기

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때 이들 대학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것인

지 아니면 특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의 법령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기업대학이라는

별도의 대학을 신설하여 사내대학·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을 모두 통합

하되 교육목적 및 설립주체에서는 유연성을 인정하면71) 사실상 세 개의 학

교 유형을 모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Ⅵ-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
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상법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단,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교
육과정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과
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 Ⅵ-2>처럼 사내대학 제도에서 사내기술대학을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72) 사내대학도 학

71) 예를 들면, 설립주체를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개별적으로
또는 이들 산업체나 단체가 개별 대학법인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그리고 학교법
인의 형태 또는 단체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면 되는 것임. 다만, 학위과정으로 인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법제화하면 되는 것임.

7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대학"이라 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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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정과정과 비학위과정73)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사내대학

이 사실상 기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74). 만약

이렇게 법령 개정이 되면 지금 사실상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내대학

과 법령에 의한 사내대학과의 혼란을 방지하는 장점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내대학과 사내기술대학을 통합한다면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은 각

각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의 방법으로는

ⅰ) 사내대학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ⅱ) 기술대학은 산업 차원에서 육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 컨소시엄 구성, 대학과의 연계, 원격교육의 충분한 활용 등

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양한 형태의 예로는 ⅰ) 전문대학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3년

제를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학

사학위를 수여하는 것도 기술대학의 한 협력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고, ⅱ)

현재 전문대학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인 산업체 위탁교육을

기술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ⅲ) 산업체가 단독 또

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대학이 산업체와 공동으

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방법을 다원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대학을 단순히 기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과정이라는 의미도 내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교육훈련조직의 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지원 근

거 규정을 두고, 만약 교육훈련조직에서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에는 이를

사내대학이라고 칭하도록 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을 말한다.

73) 이때 비학위과정에는 단순히 사내기술대학뿐만 아니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도 포함될 수 있음.

74) 이렇게 사내대학의 법적 정의를 바꾸게 되면 사실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 이라 함)이 과거 직업훈련기본법 시절의 기관 중심에서 탈피하여 과정

인·지정 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촉법에서 여전히 기관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제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근촉법이 순수한 법명처럼 근로자
직업훈련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재정비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렇기 위해서는 사내대학을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라 필요시 기관(법인)의 형태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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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설립과 폐지

먼저 사내대학의 경우,

ⅰ) 설치주체가 사업장인지, 경영자인지 아니면 산업체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장소(place)의 개념이 강하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못하는

관계로75) 교육기본법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정하

고 있는 기본법의 철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법과 특별법에 의한 법인인 산

업체를 설치주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ⅱ)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하나 폐지는 신고하면 되는 설립과 폐지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위인정기관이 폐지 1개월 전에만

신고하면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 바, 폐지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되 최소한 당

해 학기는 마칠 수 있도록 폐지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ⅲ) 또한 기업의 경우 사업부서 조정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

학 폐쇄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특히 학습자 보호 측면에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적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

거나 아니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을 적용받는 학점인정기관으로 학교의 성

격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ⅰ) 별도 법인이 필요성과 별도 법인에 대한 규제의 적성성에 대한 근본적

인 검토가 요구된다. 기술대학은 사내대학과 달리 학교법인이 요구된다. 학

교법인이 설립되면 사립학교 법령에 의거 다양한 규제가 법인에 부과되고,

이러한 규제에 대해 기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서 기술대학은 반드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75) 현행 우리 나라의 법령에서 사업장에 대한 개념 규정은 거의 없으나 노동관계법
규와 복지관계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실상 장소의 개념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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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결국 기술대학은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비록 상법상의 법인이라

고 할지라도)은 별도로 학교법인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기술대학 설립인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학교신설 이후에는 더 많은 규제가 학교법인이 부과되

고 있다76). 이는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6조(준용)77)에서 이 영에 규정

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령과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3조제2항78)은 99년 8월 31일 개정됨으로서 기술

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이 아닌 다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

기술대학 제도의 경우 과연 별도 법인 설립 필요성은 없는가? 이에 대해

서는 법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별도

법인 설립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만(물론 불편하겠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기

술대학의 설립 목적상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참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히려 별도의 학교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일반 학교법인에 부여되는 규제가 동일하게 기술대학법인에도 부

과된다는 점일 것이다79). 따라서 기술대학법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76)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지도감독 내용의 일부를 예로 들
면, 먼저 법적 규제사항으로 ⅰ) 학교법인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제한(제10조 제3항), ⅱ) 학교법인의 임원 정수의 제한(제14조), ⅲ) 학교법인의
재정권의 제한(제16조제1항 1호, 제29조제4항), 학교법인의 인사권의 제한(제16조
제1항 5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의 제한(제21조), 교육용기본재산의 매도 및 담
보 제공의 금지(제28조제2항) 등이며,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권 역시 ⅰ) 수
익사업에 대한 감독권(제6조제2항),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인가권(제34조제2항),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 등을 들 수 있음.

77) 제26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8)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3號의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은 技術大學외의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할 수 없다.

79)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기업이나 기업주인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들이 설립한 학
교는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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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상 재산 출연이나 수익용기본

재산의 확보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술대학 학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산업체 귀속을 허용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대학은 개별 기업이 아닌 복수의 기업이나 협회, 단

체 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ⅱ) 하지만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한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대학을 설

립·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이해관계 조절과 책임과

의무의 분담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를 사적 자

치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경우에는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인 바,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규

정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내기술대학은 사내기술대학이 용어와는 달리 기관이 아니라 과정인 바,

기관(시설)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설치근거 법령을 두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으나 별도의 설치근거 법령을 두기에는 현행 과학기술부 관장 법

률에서는 쉽지 않은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여 사내기술대학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각각 별도의 설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사실상 별도의 설립·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문제의 해소 역시 중요하

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

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적어도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설립심사위원회를 하나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방안

은 두 대학이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 두 번째 방

안은 오히려 기업이 실시하는 계속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중시하는 방안이다.

또한 별도의 설립·운영규정을 두는 문제 역시 두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라

는 속성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인지에

기술대학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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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설치주체의 차이를 제

외하고는 교육과정 운영과 설치기준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두

대학만이라도 설립·운영규정을 하나로 정비하는 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다.

3.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법령으로 입학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합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

요하다. 사내대학의 경우 이미 소속 근로자를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기

술대학 역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굳이 이를 1년 6개월이라는 재직

근무기간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 적합한 지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대상은 사실상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교육훈련정도, 그

리고 필요한 숙련 수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할 때 입

학자격은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술대학의 경우 현장실습 인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

이나, 학생선발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수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우선해야 하

는 것이다.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먼저 사내대학의 경우,

ⅰ) 4년제 학사학위과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

된다.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통해 기업의 전략 수행에 도움이

되는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4년제 과정은 개설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ⅱ) 기술대학에도 해당되는 문제로서, 수업일수와 수업연한 단축의 문제이

다. 수업일수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일반 대학처럼 이를 매학기 15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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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내대학의 경우)이나 매(每)학년도 30주 이상(기술대학의 경우)으로 규정

하기보다는 일반 학교처럼 방학이 의미가 없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

업일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 수업

연한의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져야 하며,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의 경우 2년

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80)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단위 규제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내대학의 학기를 2학기 내지 3학기로 제한하

고 있는 것 역시 기술대학처럼 매(每)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할 수 있도

록 할 필요도 있다.

ⅲ)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

가의 문제가 있다. 사내기술대학의 경우 대학과정은 오직 1개인 반면 대학원

과정이 3개가 있어 사내기술대학을 정규교육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편으

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태화(1999)는 산업체에서 직접 혹은 기존의 대학과 협

력하여 기술대학원의 설립 필요성81)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기술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수단으로 산업체에서 기술대학원을 설

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21세기에는 근로자들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 ③ 기술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학문능력보다는 기술능력의 함양을

중심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④

근로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대학원의 운영이 요청된다. ⑤ 현재 사내

기술대학에서는 전문대학 과정이나 대학과정보다도 대학원 과정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정태화는 이를 위해 기술대학원설립·운영규정 의 제정

을 건의하고 있다.

80) 만약 사내대학의 경우 1년에 3학기를 운영할 경우 5학기만에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며, 기술대학의 경우 1년에 4학기를 운영할 경우 적절히 과정을 편
성할 경우 6학기 정도에서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임.

81) 그러나 정태화는 기술대학원을 기존의 기술대학, 사내대학의 연장선상에서 검토
하지 않고 산업체가 설립하는 대학원을 기술대학원으로 명명하고 논의를 전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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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사내기술대학 7개교, 기술대학 1개교, 사내대학 1개교를 대

상으로 2002년 6월 석·박사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82)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총 7개사이며(LG전자, 삼성전자, 한국전력기

술(석사과정만 필요), 포스데이타, 현대정보기술, LG-CNS, 제일모직), 불필요

하다고 응답한 대학은 정석대학(한국전력기술은 박사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응

답), 무응답은 KT 1개 회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의 필요 사유로는 ① 기업 내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술연수

등으로 우수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 ② 석·박사 과정의 학위가 인정되면 기

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택적(맞춤식)으로 육성 가능, ③ 급변하는 기술환

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충족에 용이, ④ 직원들 자신의 비전 달

성 및 자기개발 성장의 기회 부여, ⑤ 기업별 특성을 살린 현장교육 인력양

성, ⑥ 우수인력 유출 방지 효과, ⑦ 기업 내 학습문화 형성을 제시하고 있

고, 불필요 사유로는 소수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보다는 위탁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학사과정과는 달리 대학원과정은 사실상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

춘 교수진의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고등교육관계법령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

만약 신설된다면 특수대학원 형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대학원은 직

장인의 급증하는 정보의 습득과 재교육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표 Ⅵ-3>

참조).

82) 이하 과학기술부 내부자료를 원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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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대학원 제도의 현황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 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학부의 교원,
교사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대학원 전임교원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의

양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 교육

출처 : 교육부(1999).

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학위의 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학사학위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학위에 대한 통제는 사실

상 석사와 박사과정의 학술학위에 대한 것에 국한되고 있다.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83)에 의거 전문학위를 수여

할 수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제2조(학

위의 종류)84)에 의거 전문학위 역시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어, 학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원

칙적으로 기술대학도 대학원을 만들 경우 석사를 전문학위로 수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85)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을 어

83)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
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84) 제2조 (학위의 종류) 학술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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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소나 기업으로부터 겸임

교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수 확보에 대한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체에서 특수대학원으로 운영할 경우 반드시 이를 야

간에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대학원에 대한 기존의 정부규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대학원을 둘 경우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이다 보니

대학원 신설이 가능하나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규율을 받

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원 신설이 불가능하다. 기술대학 역시 대

학원 신설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86)와 동법시행령 제21조제2

항(대학원의 종류)87)을 개정해야 한다. 즉, 대학의 범위에 기술대학을 포함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 신설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 개설 역시 기술대학은 보다 쉬우

나 사내대학은 쉽지 않다.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협동과정)88)

85) 제24조 (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
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86) 고등교육법 第29條 (大學院)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大學院을 둘 수 있다. ②大學院에 學位課程외에
필요에 따라 學位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硏究課程을 둘 수 있다. ③大學에 두는
大學院의 종류, 學位課程, 硏究課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87)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대학원의 종류)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
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각호 생략) ②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
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
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중 하나에 한하여 둘 수 있다.

88) 제23조 (협동과정)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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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할 수 있어

대학원 신설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이다 보니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내대학이 고등교육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평생교육법

의 규제를 받는 한 해소되기는 근본적으로 곤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ⅳ) 사실상 사내대학·기술대학·사내기술대학이 모두 집체교육을 선호하

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 원격교

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때 사내대학·기술대학 등이 평

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의 교육과정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집체교육과 파견교육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현장학습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안을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ⅰ) 계열을 두 개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처럼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일반 병

원이 지금처럼 정규 의과대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대학을 만

들어 자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운영경비 부담 역시 기술대학을 일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80학점을 졸업최소학점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 역시 근로자 교육훈련이라는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더 줄일 필요

도 있을 것이다.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
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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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력·학위·학점의 인정

먼저,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기관인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을 학위

를 인정하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이다.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스스로 학

력중심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사내대학과 기술대학 제도인 것이

다. 따라서 학위나 학력인정여부는 교육에 대한 질을 보증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래야만 고등교육과 계속교육기관을 구분하는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Ⅵ-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거 계속교육기관인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에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

태이다.

<표 Ⅵ-4> 고등교육, 계속교육, 평생학습에 있어서 학력과 학위인정 여부

구분 고등교육 계속교육 평생학습

학력·학위
인정 여부

학력과 학위 인정
학점인정
학점누적시 학력과
학위 인정

학력과 학위 불인정
학점 제한적 인정

또한 사내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에서

정하고 있는 수여 라는 표현은 평생교육법에서 학위인정이라고 규정한 취지

에 맞게 제한되어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대학이 별도의 학위

증서를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료증서에서 이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첫 번째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서 사내대학 등

의 교육의 질 보증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학위를 인정받는 사내대학

과 기술대학의 교육에 대한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체제 구축이 긴요한

것이다. 이러한 질 보증 체제 구축이 어려우면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학력

과 학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과 학위제도의 통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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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체제를 목적, 투입(input), 과정

(process), 산출(product)로 구분하여 볼 때, 결국 산출물의 질은 목적, 투입

그리고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 보증 체제 역시 이처럼

목적, 투입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목적의 경우 기

업교육기관이라는 점, 기업의 전략과 연계되는 교육운영이라는 점이 실제 사

내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투입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다. 투입요소는 흔히 인적, 물적, 재정적 요인이라고 할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인적요소로서 학생은 기업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할 사항이 없겠지만, 교직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교수의 확보 체제, 전임교수의 확보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물적 요소와 재정적 요소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

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하다.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경우 현장

학습의 활용 가능성이 큰 바 현장학습의 질 보증 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그

리고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그리고 현장학습 지원체제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위인정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학교설립인

가(chartering)와 인정(accreditation)체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설립인가는 스스로를 대학이라고 불릴 권리를 얻는 것이고, 이 대학

은 좋은 대학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 즉 대학기준에 적합한가 어떤가를 판

단하는 것이 인정으로서 양자는 기능적으로 별개의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엔 인가(chartering)와 인정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가 이후에 인정을 위한 별도의 장치 모색이 필요하다. 영국처럼89) 일정 기

간 정도의 학교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기관

에서 배출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에 대한 국가적 평가 시스템90)이 갖추어져

89) 영국의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교육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만이 가능함.

90)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교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
나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결과적으로 투입
요소(교사와 직원, 시설과 기자재, 재정)와 교육과정 운영 현황 그리고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진출정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뿐이 없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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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나아가 평가

에 대한 불신 풍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평가는 요원할 것이다. 특히 직업기

술교육기관의 경우엔 일반교육기관과는 달리 질 보증 체제 구축이 더욱 중

요하나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도 현재는 학과평가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러한 평가가 쉽지는 않은 상태

에 있다. 다만,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91)에서는 기

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가목적 및 방법, 기준 등을

고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2). 다만, 평생교육법에서는 기술대학과 같은 명

시적인 평가 근거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93)에 의거

사내기술대학이 평가인정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7호에 의거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별도로

제8호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제7호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off-line 학위인정과정에서 on-line 학점인정과정으로 개편하

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져

우리의 경우엔 이러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더욱 어려움.
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고등교육평가위원회(The Higher Education Quality
Council)와 질 보장 청(Quality Assurance Agency)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91) 제24조 (기술대학의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
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현장 및 학
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한다.

9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목적, 투입, 과정, 산출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대학에 대한 평가 관련 고시 역시 쉽지는 않을 것임.

93)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
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6. (각호 생략). 7. 기타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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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적기록 관리도 기업이 담당할 필요가 없이 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국가가 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

만, 지금의 학점은행제도가 계속교육의 성격을 살리기보다는 지나치게 형식

교육·정규교육기관의 운영을 모방하고 있어 학점은행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학점은행제도가 전문학

사와 학사과정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내기술

대학의 학습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계좌제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학점은행제도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수 있다.

6. 설치기준

먼저,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교원책정 기준의 적합성 문제이다. 제4장에

서 보았듯이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설립인가 기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

규 교육기관의 인가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가기준이 기업체

에서 설립·운영하는 소규모(학생수와 설치 교육과정수 모두) 대학인 사내대

학과 기술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되어져야 한다.

오히려 전임교수를 과정별로 최소한의 숫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

되 나머지 교원은 겸임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BK21 교수를 채용하

여 활용하고 있듯이 사내대학 등에서도 전임교원의 확보 어려움, 내부 직원

의 활용 제약 그리고 외부 교수진의 활용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학교 내부

에서 전임교수처럼 학생의 지도와 교육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

약직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교사기준

등을 동일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모두 교사 소유자를

설치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교사의 임대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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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므로 이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고, 기술대학의 경우 교사가 반드시

학생용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바 이 역시 정비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대학

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대한 규제 역시 재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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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책제언

1. 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내대학 등의 운영94)

사내대학 등이 제도화된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교육의 한 유형이

라고 할 때 사내대학 등은 기업 내에서 소속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선도해야

한다. 만약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이 학위를 주는 대학으로 안주한다면 이들

은 기업교육과 유리된 하나의 교육기관에 불과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기업에

서의 학습은 고립되고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의 직무와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내대학은 소속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훈련·개발(Training and Development)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비전과 목표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활동으로서의 사내대학 등

이 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일차적 초점을 두는 기관이 아니

라 기업의 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내대학 등이 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대학의 사명과 범위 결정

사내대학 등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대학의 사명이

며, 이런 사명은 최고 경영자나 주요 주주들의 생각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야 한다. 사내대학의 사명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범위

도 결정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훈련과 개발(T&D)과는 달리 대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라는 의미

보다는 회사의 전략에 부응하는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의미가 강

하기 때문에 대학의 사명과 프로그램의 범위 결정은 중요한 것이다.

94) 권대봉(2000), 매일경제연구소(2001), 이관표 역(2000)을 요약하되 분석결과를 반영하
여 수정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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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정책 결정 기구의 존재

기업 내에 사내대학·기술대학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ⅰ) 새로운 시장의 진입과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사내대학 등을 분권화 시

킬 것인지 아니면 중앙집권화 할 것인지, ⅱ)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존 정규대학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즉 대학의 전공을 디자인·조립·

판매 등과 같은 생산 및 판매의 과정에 따라 프로세스별로 조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대학처럼 주제별로 기계공학 전공, 경영학 전공으로 조직할 것인

지, ⅲ) 교수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

이다.

다 . 대학의 위치

대학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의 위치를

기업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잡기도 하고 효과

적인 수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딴 곳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가까운 곳

에 자리를 잡는 것은 모 기업의 핵심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내

대학의 유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외딴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은

현실에서 떨어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여야 한다면 가급적 현장에 가까운

쪽에 대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집체교육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면 반드시 현장에 가까운 곳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

협력 네트워크를 가져야 한다. 대학과 상호연관성을 맺는 대상들은 종업

원, 경영자, 공급자와 같은 협력업체, 고객, 일반대학, 직업학교, 부동산 소유

자와 시설 관리자 등이 있을 수 있다. 대학 프로그램의 참여자로서의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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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상관으로서의 관리자들은 전통적인 사내대학 등의 파트너였다. 최

근에 와서는 인적자원을 제공할 일반대학이라든지 원격교육기관은 대학과

많은 연계를 맺고 있으며, 아웃소싱의 영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공급자라든

지 훈련시설의 관리자 및 제공자 등 아웃소싱업체들도 사내대학 등과 밀접

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그림 Ⅵ-1] 참조).

[그림 Ⅵ-1] 사내대학의 잠재적인 파트너십 배열

교육훈련 제공자와 계약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공급자

종업원

사내대학

경영자

고객

직업 및 중등학교

부동산 소유자 및 시설 운영자

자료 : 이관표 역(2000)

즉, 대학의 교육과정을 [그림 Ⅵ-2]과 같이 전략기술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학위교육으로 구분할 때 각 과정별로 다양한 집단들이나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위교육을 할 경우에는 대학

및 원격대학들과 협력 교류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재교육을 할 경우에도 사

내대학들과의 협력 교류망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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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사내대학의 교육과정과 운영전략

자료: 교육인적자원부(1999). 평생교육백서 제3호.

평생교육기관
교 류 망

면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및 오프라인
매체교육

외부기관 위탁 및 파견
교육

전략
기술
교육

평생
교육

재교육학위
교육

전략기술교육
교 류 망

대학 및

원격

대학

교류망

사내

대학

교류망

컨텐츠D B

전자도서관

컨텐츠D B

전자도서관
컨텐츠D B

전자도서관

컨텐츠D B

전자도서관

마. 사내대학 교육의 질 보장

사내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도전중의 하나는 사내대학이 제공하는 교

육의 질(quality) 보장을 위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이다. 특

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뛰어난 교수진(faculty)의 확보, 그

리고 학습생에 대한 지도·관리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내대학이 제공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質)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내

대학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내대학 설립 목적과 경영전략 달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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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격교육의 강화

사내대학 등은 학습의 강화와 전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꾸준히 실험해야

하며, 교수자 중심 진행 교육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전

달방식으로 변화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원격교육 외에도 CD-Rom 활용, Web-based Instruction, Intelligent

Tutoring System, 각종 Simulation 자료 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 투자에 대한 결과 평가

사내대학 등은 기업의 교육투자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적

자원개발분야에서 투자결과평가(ROI; Return on Investment)의 중요성은 점

점 더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내대학은 교육투자 결과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 기타

이외에도 교육대상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한 졸

업학점의 탄력적 운영, 학적기록의 체계적 관리 등 역시 강조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내대학은 미국에서 우수한 사내대학에 대한 수상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ⅰ) 기업전략과 사내대학에서의 학습은 연계(alignment)되어야 하고,

ⅱ)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동맹(alliances)을 체결하여야 하며,

ⅲ) ICT기술을 활용한 전자학습(E-Learning)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ⅳ) 브랜드 강화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전략이 요구되며,

ⅴ) 학습투자에 대한 가치 평가(measurement)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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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규제의 정비

가. 유형 통합 또는 특성화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사내기술

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은 필요시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기술대학 관계자들이 사내대학이나 기술대

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이는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제도가 경직적이거나

과도한 규제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과 더불어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일 개연

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사내기술대학이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령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업내부의 문

제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 사내기술대학을 사내대학이나 기술

대학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위를 수여(인정)하는 기관인 사내대학이나 기술대

학의 설립인가기준을 단순히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인 사내기술대

학의 인정기준처럼 대폭 완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95). 또한 사내기술대학은

기관이기보다는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 반드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과

같은 기관(시설)과 통합한다는 논의가 불필요할 수 있다. 만약 통합한다면 제

6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능대학 제도를 원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설립한 대

학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 대학이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사내대학

은 평생교육법에 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태화(1999)가 밝힌 것처럼 기술대학의 위상과

특성이 ⅰ) 법령상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다. ⅱ) 직업교육기관이다. ⅲ) 산업

95) 이 문제는 기업교육의 한 유형인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을 반드시 정규교육기관의
틀 내로 흡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함. 만약 학점인정제도 활용을 통한 학습인정으로 제도를 구상했으면 설치기준
을 보다 완화할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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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이다. ⅳ)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

기관이다. ⅴ) 한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전문학사와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

할 수 있다. ⅵ) 현직 근로자를 조건부로 입학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이다. ⅶ)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사내대

학과 기술대학은 법령상 정규 고등교육기관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은 현행 법령상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사내대학은 특정 기업체의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반면, 기술대학은 특정 기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인 것이다. 양자는 차별적이고 각자 독특하게 발전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를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각자 차별적으로 성장

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의 방향 정립이 요구된다. 다만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관계 법령 그리고 사립학교법령이 일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양

자를 통합하여 사내대학이라는 대학을 신설하고 대학의 설립 주체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통해 양자를 통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일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내대학은 사내대학 나름대

로, 기술대학은 기술대학 나름대로 차별적으로 특성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

도록 정부의 지원과 유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내대학이 평생교육시설인 관계로 불이익

을 받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계속교육이라는 성격을 강조하여 평생교육법

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정책 방향 결정 역시 필요하다. 만약 평생교육

법에 규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을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고등교육기관을

규율하는 법률로 성격을 정하고, 평생교육법은 계속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원

하는 법률로 성격을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규정할 경우에

는 학위 수여(인정)보다는 학점인정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고등교육법에 규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기술대학을 사내대학으로 수정하고, 사내대학의 종류로서

－ －101



현행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을 모두 포괄하거나 아니면 사내대학의 정의에서

두 대학을 모두 포괄하는 방법을 모색하되, 동법 제3조를 수정하여야 할 것

이다96). 사립학교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 정

하고 있는 사립학교 의 정의에는 이미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있어 기술대학이나 원격대학 등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의 한 유

형으로 규정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기술대학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

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둘 경우에는 사실상 평생교육법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상당부분 사라진다고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을 특성화 할 경우에는 역시 제6장에서 제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내대학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대학은 산업과 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가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 사내대학 등의 행정지원체제의 일원화

과학기술부가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을 담당

한다고 할 때 사내기술대학이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

면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요

구된다. 정부조직법 제34조(과학기술부)97)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사

무분장에는 인력양성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다. 또한 직업훈련은 노동부, 사내기술대학은 과학기술부, 사내대학이나 기

술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제도 역시 각기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어 기

96)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
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97) 第34條 (科學技術部) ①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技術協力 및 原子力과 기타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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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입장에서는 동일한 직업교육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관장하는 법

령의 차이에 의거 각기 다른 부처를 상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할 때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관장부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령 정비

1) 설치법령과 지원법령의 구분

평생교육,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특정 부처에 소속된 기관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 조치들이 특정 부처를 중심

으로 추진되고 운영되다 보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규제

(지원과 통제)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법률이 기본적으

로 기관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고 시행령과 부령의 제정과 집행이 개별 부처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직업훈련시설, 산업교육기관 등

은 모두 평생·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동일하게 검토되어져야 한

다. 마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과거의 기관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기조

를 바꾼 것이 검토할 만한 사례이지만, 동법 역시 기관이나 시설 설치규정과

지원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평생·계속교육 기

능을 담당하는 기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제반 법령을

모두 통합하여 설치 근거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평생교육법에서 이를 수용

할 필요가 있고, 이들 기관(시설)을 지원하는 촉진법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개별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한 사항은 규제 완화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들을 정부가 법령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은 규제 완화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컨소시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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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산업계가 2/ 3 이상을 투자하는 규정이나, 학생의 입학자격을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재직자로 정하는 것 그리고 현장실

습기간의 인정을 법령화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다른 고등교육기관과의 차등적 규제는 재검토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고

등교육기관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그 차등적 규제의 적정

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면, 모든 고등교육기관 설·폐 업

무를 담당할 대학설립·폐지심사위원회의 상설화와 별도 규정 제정을 통해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도 대학 설립인가의 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점이

나, 산업대학처럼 수업연한을 제한하지 않거나98) 또는 수업연한에 의한 규제

가 아니라 학점에 의한 규제를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99). 또한 사

내대학에 대해서 고등교육법 제22조100)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주간수업·야

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그리고 실습학기제 운영이

불가능한 점,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5조(보고)101)에 의하면 매년 3월 1일

현재 기준 시설, 교원 등의 보유 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보고)102)에 의하면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

98) 고등교육법 第38條 (授業年限)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99)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현행 정시제 위주의 학생정원구조를 단위학교
가 운영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예: 학점총수)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
모델 개발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00) 第22條 (授業등) ①學校의 授業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晝間授業·夜間
授業·季節授業·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學校는 學生의 現場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101) 제25조 (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을 설립 ·경영하
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
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2) 제11조 (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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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재산 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대학설

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의 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103)에

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다른 고등교육기관과의 차등적 규제의 신설

반면에 기업체가 설립·운영하는 계속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일반

고등교육기관과는 차등적인 규제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2개월104)과 같은 최소 기간이 요구된다. 학기제와 학년제라는 규

제를 벗어나서 학점 중심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요구

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4년제인 학사학위과정에 한해

서(즉, 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을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2년 이상 교육기간 운영을 현실

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제도의 활용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2년제 과정일지라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기술대학도 마찬가지).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03) 제10조 (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
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
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04) 남일리노이 대학(Southern Illinois University)의 근로자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
(Workforce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의 경우 12개월에 학위 취득
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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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기관에는 수업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모색할 수 있다. 그

리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2년제와 3년제가 병행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듯이 학년이라는 개념보다는 전공별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하고 이를 취득했을 때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강성원 외, 1999)105).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아직까지 중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기술대학의 전문학사과정 입학자의 입학자격을 일정 자격을 갖춘 중졸자 까

지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106).

학적기록의 영구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학생들

의 학적기록을 정부와 같은 제3자가 관리하는 체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폐쇄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

해서는 학교 폐지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두더라도 학습자를 위한 보다 강

화된 규제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3. 학위수여(인정)기관에서 학점인정기관으로의 전환

지금의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이 학위 수여(인정)기관이라는 성격에서 벗어

나 학점인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즉, 사내대

학과 기술대학은 정규교육기관이기 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기관으로

서 이러한 계속교육에 대해서는 학위수여(인정)보다는 학점 인정이 바람직하

고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교육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과의 차별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학적관리

를 기업이 할 필요가 없이 국가가 이를 관리해주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

와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장점

105) 이를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SS; National Skill
Standard)이나 표준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전문학사 학위와 일반 학사학
위와의 차별성이 2년제와 4년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
(professional)과 학문교육(academic)의 차이를 나타내야 할 것임.

106)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졸학력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검정고시제도를 제
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짐.

－ －106



은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이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직

무능력개발이라는 본질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환

급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기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점은행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요구된다.

4. 정부지원제도의 정비

가.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기금 환급 가능성

사내대학 등은 근로자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기금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에 의하면 직업능

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내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역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107)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

는 학교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지

원)108)에서는 사업주가 제20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

107)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
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또는 학교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2. 근로자의 자격검정
비용에 대한 지원,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등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제공. ②, ③ (이하 생략).

108) 제23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계획
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
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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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

우 노동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등)109)에서 고용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

로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사내대학 등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110).

그러나 직업능력개발기금은 그 성격상 단기 양성·향상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인·

지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모두가 대기업인 사내

대학 등의 운영기관에 대해 보용보험기금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진성 심화, 직업능력개발기금이 사회보험인 관계로 소득분배

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직업능력개발기금이 점차적으로 개인 주도

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111).

이처럼 직업능력개발기금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하는 기금 환급이 아니라

융자할 수 있다. ②, ③ (이하 생략).
109) 제2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등)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융자 및 지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다.

110) 노동부는 이에 대해 재원상의 한계, 사업주가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이 가져올 수 있는 훈련시장의 왜곡 가능성, 그리고 근로자는 교육훈련결
과 학력과 학위라는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재정지원까지
받는 것은 이중수혜라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하지
만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학위과
정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것인 한 부가적으로 학위취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음. 특히 학위취득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환급은 사업주가 받는 다는 점에서 이중 수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 그리고 이러한 노동부의 의견은 사내기술대학 과정에 지원을 하
지 않는 점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11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안정훈련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훈련 과정을 중소규모의 훈련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 주로 담당하게 될 때
고용보험기금의 사용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바 쉽지 않은 작업임. 또는 직업능력개발기금이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역시 지원 여부는 재검토될 여
지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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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인

적자원개발인증제(Investor In People 또는 People Developer제도와 같은)를

도입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료의 납부나 환급에서 우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별도의 재정지원책 모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내대학 등의 지원이 쉽지 않을

때 사내대학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도의 재정지원방안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ⅰ) 기존의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사내

대학이나 기술대학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 ⅱ)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인 관계

로 재원 배분에 애로점이 있다고 할 때 사회보험이 아닌 일반 기금으로

노·사·정이 출연하여 별도의 인력개발기금을 신설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

해 지원하는 방안, ⅲ) 기금이 아닌 정부가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만들어

기업체의 교육과정 개발비나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법112), 마지막으로 ⅳ) 조

세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법(투자비, 경상비 모두)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 역시 장기적으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 자격제도 정비

사내대학 등이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 근로자 직무능력개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설치법과 지원법의 구분이 필요

112)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Enterprise Training Program만든 바 있음. 프로그램 예산은
2000-2001년 기간 동안(1년) $575,000로서 연방정부의 예산임. 이 프로그램은
nationally endorsed Training Packages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만약
Training Package가 없다면 competency based training initiatives를 지원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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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한 자격(certificate)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정비113)가

요구된다. 즉, 자격제도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만 단기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인정결과가 나중에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와

연계되어 불필요한 이중 학습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학점은행제의 활용

사실상 근로자의 학습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학점인정제도가 유

일하다고 할 때(독학사제도 외) 사내기술대학이나 사내대학 등에서의 학습결

과가 학점은행제도에서 완전히 평가·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계좌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점은

행제도가 학습자의 교육학습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운영되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학점은행제도가 지금처럼 학력과 학위인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당초의 목적대로 평생학습사회·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하는 핵

심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학점은행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면

비로서 사내기술대학 졸업생들도 학점을 누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 근로자 교육훈련 관련 유사 제도와의 연계 고려

근로자 교육훈련 관련 제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체 위탁교육, 주문

식 교육, 시간제 등록 등이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내대학 등의

개선방안 수립은 곧 이들 유사 제도와 어떠한 형태로 관계맺음을 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즉, 사내대학 등의 제도 개선만을 통해 사내대학

제도의 활성화 또는 정상화가 달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이들 유사제

도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제도가 결과적으로 산학

협동의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때 산학협동이 활성화

113) 호주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자격구조(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처럼 학위과정이 아닌 수료증(certificate) 과정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고, 이러
한 certificate과정과 학점은행제가 연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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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결국 사내대학 등의 근로자의 교육훈련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먼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살펴보면, 정부가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

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력의 양성에서 산업구조 고

도화에 맞게 재직 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

라 민간직업훈련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사업장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

을 받게 됨에 따라 제조업·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서비스·정보통신분야까지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대상이 확대

된 바 있다. 동시에 훈련시장을 개방하여 과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였으나 과정 인·지정 체제로 바뀌면서 영리법인, 학

교, 개인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이병희·김미란, 2000.

p3~6).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일차적으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문대학 등의 성인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강화

산업교육진흥법의 전문개정114)을 추진중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 한 바

에 의하면 제8조의 2(특약에 의한 학과 등의 설치·운영)115)에서 산업체 등과의

특약에 의해 단기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에서 전문대·대학에 성인 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116)의 후

1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예정 .
115) 제8조의 2(특약에 의한 학과 등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산업체 등과의 특약에 의해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의 학생선발, 정원, 수업료 등 징수금과 학비의 부담, 교
육과정 운영 기타 그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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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표 Ⅵ-2> 참조). 동 법이 개정되면 대학은 이제 학

위과정이 아닌 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입

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교육훈련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

<표 Ⅵ-2> 전문대·대학에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

■ 전문대·대학에 성인 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
기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정 을 전문대, 대학에 설치·운영

- 학기제와는 달리 주, 개월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특정 직업분야 자
격 취득과 연계 운영
교육프로그램은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시설, 사내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
여 공동 운영

- 단위 교육 프로그램 이수결과를 학점인정, 학력인정 등과 연계

자료: 대한민국 정부(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러한 단기 성인직업교육과정보다 더 일찍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

육)117)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위탁교육)118)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나

116) <전문대·대학에 성인 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
기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정 을 전문대, 대학에 설치·운영
- 학기제와는 달리 주, 개월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특정 직업분야

자격 취득과 연계 운영
교육프로그램은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시설, 사내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 단위 교육 프로그램 이수결과를 학점인정, 학력인정 등과 연계

117) 第40條 (産業體 委託敎育) ①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포함한다)로부터 委託받아 敎育을 실시하거나 産業體
에 委託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 委託敎育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18)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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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부족한 학생수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산업체 위탁교육학생이 대학 정원과 학위제도 등과 연계되다 보니

질 관리를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개입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 위탁교육이 학

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으로 운영될 경우에도 과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가 2001년 수립한 전문대학 발전방안에는 학령인구 외에 다양

한 잠재적 교육수요자를 위한 장·단기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

영 및 시간제 등록제와 특별과정을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

성교육 위주로 운영되던 주문식 교육을 산업체 근무자의 직무능력 양상을 위

한 향상교육 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협동 관련 사업들이 전통적인 학

생 대상에서 벗어나 근로자와 성인까지 확대될 경우 실질적으로 사내대학

등이 다수 운영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
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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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ual State of and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han-sik Kim

Ho-dong Kim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a corporate university set up as an organization educating

employees, which was created by the Lifelong Education Act, a corporate

technical university manag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technical university created by the Higher Education Act. This

study also seeks to promote improvement programs for thes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ules.

The results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of thes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are the following, ⅰ) the response of

corporations was not as positive as expected, ⅱ) only conglomerates

operate corporate universities, ⅲ) corporations prefer institutional

education to on-line education, ⅳ) a further assurance of the quality of

education is needed, ⅴ) most courses provided are restricted to ones

dealing with IT technology and the electronics sector, ⅵ) partnerships

with other organizations are also extremely weak, ⅶ) the objective of

most education courses is the obtainments of a degree, ⅷ) higher level

educational courses are preferred over those vocational colleges provide.

－ －12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ed regulations include,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university, the following potential

improvements were presented

ⅰ) the identity of the founder of the corporate university should be

clear,

ⅱ)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from regular educational

organizations considering that this corporate university i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ⅲ) similar conditions should exist as those present in othe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a detailed areas of study course system should

also be present. Furthermore, other issues that required improvement

issues were discussed

In the case of the technical university, some of the improvement issues

raised include

ⅰ) the necessity of special corporation to authorize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ⅱ)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establishment standards for

corporate and technical universities,

ⅲ) the feasibility of separate permission authorizing specialized

undergraduate courses and undergraduate course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also arose: corporate technical

universities lack 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basis and there is no

recognition of the grades as well as degrees given from corporate

technical universities.

In addition, some lessons were generated from an analysis of both the

current situation of USA corporate universities and the examples of

Motorola and Hamburger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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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and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levant acts, as well as results from case

analyses, brought several problems to light and also suggested potential

improvement measures.

First, in terms of educational purpose, nonacademic courses along with

academic ones are provided in both corporate and technical universities.

Here, we suggest the implementation of a program dealing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s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should be integrated

or specialized .

With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schools, the

following solutions were suggested : In the case of a corporate university,

ⅰ) an incorporated industrial body should be the founder of such a

school in conjunction with both the commercial and special law,

ⅱ) the abolition of such schools should be done only after having

received approval, and having registered with relevant bodies and should

be accompanied by a regulation allowing the school term to be

completed;

With regards to a technical university;

ⅰ) although technical universities need to be incorporated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a regular incorporated-school and an incorporated-school founded by a

corpor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 regulations.

ⅱ)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standards and process of the

regulation of interests and th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through

agreement between all the various concerned organizations. There are

also solutions needed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fact that corporate

and technical universities have separate establishment mediation

committees as well as for all intents and purpose, separate operation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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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a technical university's minimum requirements for entry

and the selection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legislation and establish regulations dealing with on site training.

With regards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in the case of a corporate university, a 4-year

bachelor' s degree program and a limited number of school days (also

applicable to technical universities) are unnecessary. Moreover, we suggest

that the maximum reduction possible in the time required to graduate be

6 months (also applicable to technical universities) and that the issue of

graduate courses also be discussed .

With regards to improvement programs dealing with the authorization

of school courses and degrees, this research suggests a reconsidering of

whether corporate and technical universities, being organizations providing

continuing education to corporate employees, are organizations authorized

to hand out degrees, or organizations falling under the credit bank

system . In addition, this research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assu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offered by corporate and technical

universities. In cases where corporate and technical universities are

abolished, we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transfer credits for

the students presently enrolled, and a system to validate the degrees of

those who have already graduated .

Regarding establishment standards,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to

solve inappropriate issues arising from the use of standards spelled out in

the Higher Education Act to employ teachers in corporate or technical

universities. Further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establishment

standards are also discussed in the research .

Finally, in terms of policy sugges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basic

programs for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universities,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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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 corporate education, be carried out at the corporate level.

Furthermore, we suggest that programs aimed at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 and support system, and other similar systems, also

be carried out at the government level.

First, any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s control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a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to deal with both

type 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 In order to implement this policy,

bo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Lifelong Education Act need to be

modified .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discusses the un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corporate univers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relevant acts.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reorganization of acts be carried out by: dividing the Establishment Act

and the Support Act, alleviating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issues falling

within a corporation's decision making sphere, reviewing the regulations

that differ from other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s, 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different regulations from other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s should occur.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ing system should include: firstly, employment insurance funds

should be supported only if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chang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reimbursement of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Funds, part of employment insurance funds, is reconsidered .

Therefore, the programs for financial support are separately discussed in

this research . Along with this, the reorganization of the certificate system

and programs using credit bank systems are suggested . Finally, career

skill development training and vocational colleges, and those similar to

the employe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re suggested to consider the

current trends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adult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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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the USA, corporate universities as we have tentatively titled them in English,
includ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Corporate universities created by the
Lif elong Education A ct are lif 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are authorized to off er
courses and degrees; technical universities created by the Higher Education A ct are a
regular higher educational organization and are authorized to off er the courses and
degrees. Both corporate universities and technical universiti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M 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le corporate technical
universiti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M 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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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삼성전자공과대학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은 끊임없는 무한탐구의 장으로써 사원들 각자의 발전·향상을
도모하고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SSIT)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 14번지에 둔다.

제4조 (조직) 본 대학에 Digital공학과와 Display공학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둔다.

제2장 편제

제5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의 계열/ 학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열/ 과정 학과 정원

자연과학 공학계열
Digital 공학과 40명
Display 공학과 25명

계 2 65명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 연한은 2년(6학기)으로 한다.

제7조 (재학연한) 본 대학의 학과별 재학연한은 7년으로 한다.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학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3개 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 학기 :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 3 학기 :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45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일수를 충당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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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단축
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 7월 중 6일
2. 겨울방학 : 12월 중 6일
3. 개교기념일 : 3월 3일
4.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5. 삼성전자 창립기념일 : 11월 1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및 전과 포함)

제12조 (입학자격) 본 대학의 입학 자격은 삼성전자에 1년 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라야 한다.

제13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졸업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학장이 정하는 선발 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서류심사(근무성적, 근속, 상벌사항)
2.필기시험 및 면접(총정원으로 인원 엄선)

②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는 다음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구 분 영어(TOEIC) 수학 면접 계

평가 항목 30% 30% 40% 100%

③ 면접 심사는 지원자의 인성(성실성, 책임감, 의욕), 발전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입학의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제15조 (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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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내 기술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의 편입학 및 기 이수 학점에 대한 인정 여부

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특별전형에 합

격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 (재입학,전과)
① 퇴학 및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과는 1학년 3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과는 전학기까지 이수한 전 과목의 누계 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전입과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제18조 (입학허가) 입학 허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이중학적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20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개인신상 기록부 1부
2. 서약서 1부

②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1조 (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원격지 근무, 장기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
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과정별로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3주 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원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원 퇴학원
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적) 각 학과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단 결석이 2주일을 초과 한 자
3.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퇴사자
5.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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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사운영을 저해하는 집회를 선동, 주도한 자
7. 타 대학에 등록한 자

제6장 교과 및 학점

제25조 (교과과정)
① 본 대학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며, 교양 및 전

공과목을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전공 및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교양과목 20%, 전공과목 80% 수준으로

한다.

제26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

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80학점으로 하며 그 중 교양 과목은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할 수 없다.

제27조 (수강과 이수)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 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28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를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학장

이 따로 정한다.
② 각 수업시간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졸업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9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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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점 수 평 가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0 ∼ 59 0.0

③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은 총평점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누계 평점평균은 누계 총평점을 누계 취득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0조 (학사경고) 학기 말 성적이 평점평균 2.0 미만이거나 F가 6학점 이상인 학생
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한다.

제8장 이수의 인정, 유급 및 졸업

제31조 (이수학점)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수료 : 50학점 이상 /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제32조 (유급)
① 소정의 학점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중 본인이 원할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졸업과제) 졸업 예정자는 졸업과제 및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과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수여 여건에 충족된
학생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35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 성의로 학업에 임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제36조 (출석의무)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별 결석 허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 관계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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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등으로 일주일 이상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종합병원의사
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기타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경조사 등)

제37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
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징계)
①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발의에 의하여 운

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
로 정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단 결석이 일주일을 초과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1장 등록금,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39조 (학습비용) 본 대학의 등록금은 없으며, 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
비 관리비, 실험 실습비, 교재비,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기타 이에 준하는 모든 부대
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제12장 직제

제40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를 두며 교무처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리하

고 교무처 내 각 팀을 지휘 감독한다.
② 팀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운영위원회

제41조 (구성)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은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및 학과장 2인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겸임교수 대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2조 (소집 및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시는 부학장이 업

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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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계획 수립 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편입학, 전과, 퇴학,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 발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장 학생활동

제43조 (학생자치기구)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
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 기술을 겸비한 전문 직장인으로
서 회사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에 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 (학생회의 행사 및 예결산) 학생회의 행사는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그 예결산 내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학생회 임기)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당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
를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학생활동의 금지사항)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
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
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
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47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할 때에
는 행사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14일 이전에 교무처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사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제48조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학교회계 절차에 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49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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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칙개정)
① 실무부서의 발의 또는 본 대학의 학칙에 개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정시안

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내의 공공 게시판 또는 학교 홈페이지
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또한, 개정된 학칙은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 3. 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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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석대학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학칙) 본 대학은 한진그룹 경영이념에 입각하여 한진그룹 발전에 필요
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념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조직) 본 대학에 전문학사과정에 학사과정을 둔다

제3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의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열/ 과정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사무실무계열 경영학과 25명 경영학과 25명

자연공학계열 전자공학과 25명 전자공학과 25명

계 59명 50명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과정 2년(4학기)과 2년(4학기)으로
한다.

제5조 (재학연한) 본 대학의 과정별 재학연한은 7년으로 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 (학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
-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 제2학기 : 9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40주 (매학기 2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일수를 충당할 수 없

을 때는 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업일수에서2주 이내를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 8월 중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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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겨울방학 : 2월 중 2주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0조 (입학자격)
① 전문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부록 표Ⅱ-1>에 명시한 한진그룹 계열사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속계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재직 직원으로 한다.

②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부록 표Ⅱ-1>에 명시한 한진그룹 계열사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정석대학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속 계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재직 직원으로 한다.

제11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열사
2. 입학정원
3. 졸업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2조 (입학전형)
① 전형은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서류심사(총정원의 120%까지 선발)
2. 면접고사(총정원의 인원 엄선)

② 서류심사는 별도의 심의기준 <부록 표Ⅱ-2>에 의거하여 교수회에서 사정한다.
③ 면접고사는 지원장의 인성, 가치관등을 참작하여 대학입학의 적합여부를 평가

한다.

제13조 (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1학기 수업일수 1/ 4선 이내로 한다

제15조 (편입학) 편입학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재입학) 퇴학 및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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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 (전과) 전과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해야한다.

1. 개인신상 기록부 1부
2. 서약서 1부

②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원격지 근무, 장기 출장,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계열사 사장의 확인을 받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
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1조 (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 2주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22조 (자원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계열사 사장의 확인을 받은 자원퇴학원
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적) 각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2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총 수업일수의 20% 이상 결석한 자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퇴사자
6.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7. 제25조에 규정한 학점 미이수자
8. 학사운영을 저해하는 집회를 선동, 주도한 자
9. 타 대학에 등록한 자

제5장 교과 및 학점제24조(교과과정)

제24조 (교과과정)
① 본 대학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며, 전공과목을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학점배점 기준은 전문학사과정은 교양과목 15%, 전공과목 65%, 현장실습 30%

로 하며 학사과정은 교양과목 5%, 전공과목 65%, 현장실습 30%로 하며 총
이수학점의 15%범위 내에서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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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실습은 사내OJT제도의 실습평가의 갈음을 할 수 있다.

제25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사과정70학점으로 한다.

제26조 (수강과 이수)
① 학생은 소정 기간내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7조 (공개강좌) 본 대학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
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6장 시험과 성적

제28조 (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필
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결상황, 과제평가,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 매학기 각 과목별로 학기 당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

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

제로 한다.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4.50 C0 2.00

A0 4.00 D+ 1.50

B+ 3.50 D0 1.00
B0 3.00 F 0
C+ 2.50

④ 당해학기의 평점평균은 총평점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누계 평점평균은 누계 총평점을 누계 취득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0조 (학사경고)
① 학기말 성적이 평점평균 1.75 미만이거나 F가 6학점이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경

고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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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수의 인정, 유급 및 졸업

제31조 (이수학점)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학사과정 : 1학년 수료(40학점 이상), 2학년 수료(80학점 이상)
② 학 사 과 정 : 1학년 수료(35학점 이상), 2학년 수료(70학점 이상)

제32조 (유급) 본 대학은 학점 이수와 관련한 유급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
① 제3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학력을 인정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8장 규율과 상벌

제34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전문 직장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35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학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
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
의 모법이 되는 자에게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징계)
①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발의에 의하여 교

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
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1주간을 초과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9장 납입금

제38조 (납입금) 입학이 허가된 자의 소속사는 해당인원에 대한 소정의 납입급을 정
해진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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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직제

제39조 (교직원) 본 대학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의 교원
과 기타 사무직원을 둔다.

제40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교학부를 두며 그 산하에 교학팀과 학사운영팀을 둔다.
② 교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리하고 부내 각 팀을 지휘 감독한다.
③ 팀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교수회

제41조 (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겸임교원과 교학부장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42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부재시는 교학부장이 업무를

대항한다.
② 교수회는 학장이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퇴학,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장 학생활동

제43조 (학생자치기구) 본 대학은 건학정신을 구현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대
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생회 등 학생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 (학생회의 행사 및 예결산) 학생회의 행사 및 예결산은 과대표자회의의결을
거쳐 교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학생의 임기)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당해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를 원
칙으로 한다.

제46조 (학생간행물) 학생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학사행정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
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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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학교회계 절차에 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49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 (산학협동) 본 대학은 <부록 표Ⅱ-1>에 명시한 한진그룹 회사 직원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위탁교육을 통하여 실무지식 및 기능분야, 응용지식 및 첨단정보와 기술을 연구 개
발함에 적극 참여한다.

제51조 (학칙개정)
① 실무부서의 발의 또는 본 대학의 학칙에 개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정시안

을 마련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의 공공게시판 또는 인터넷상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학장의 승인을 득하
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또한 개정된 학칙은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부록 표Ⅱ-1> 정석대학 교육대상 회사

순 회사명 순 회사명

1 대한항공 9 한진관광

2 한진 10 한국공항

3 한진중공업 11. 한진정보통신

4 한진해운 12 거양해운

5 동양화재해상보험 13 한일레져

6 정석기업 14 한진투자증권

7 한불종합금융 15 인하대부속병원

8 인하병원 16

－ －144



<부록 표Ⅱ-2> 정석대학 입사전형 서류심사 심의기준

구분 배점 비고

입학지원

요 건

한진 계열사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재직 근로자로서 소

속사의 장의 수천을 받은 자

추천서열

(회사별, 부서별)
30%

(회사별 지원인원- 추천서열+1)×30

회사별 지원인원

·A그룹(환산점수 21-30 범위) : 30

·B그룹(환산점수 11-20 범위) : 25

·C그룹(환산점수 1-10 범위) : 20

근무 평점 30%
A등급 : 30, B등급 : 25, C등급 : 20, D등급 : 15

(단, 근무성적은 최근 2년간 인사평정을 근거로 함)

근무 년수 20%

근무년수를 점수화

·15년 이상 : 20

·10-14년 : 18

·2-9년 : 15

직급 20%
대리급 이상 : 20

사원급 : 15

회사별 안배 (10%)
계열사 참여 권장 차원에서 1회사1인 지원시만 10점

추가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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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삼성반도체 공과대학 운영 현황

1. 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1) 입학자격
: 현장 경력 1년 6개월 이상으로 부서장 추천을 받은 사원 (단 남자군필)

2) 선발 규모
① 총65명 (Digital 공학과 40명, Display공학과 25명)
② 정원 65명 범위 내에서 선발전형 (서류, 필기, 면접)에 합격한 인원만 선발

(2001년 35명, 2002년 33명 선발 하였음)

3)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근무성적 평가(40%)
② 필기전형 : 영어(30%), 수학(30%)
③ 면접전형 : 서류 및 필기전형에 합격한 사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후최종

합격자 발표

2.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1) 학과
① Digital공학과 : 21C Digital Convergence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

설되었으며,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능력,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갖춘 사내,외 교
수진을 바탕으로 Digital 회로 및 System on Chip설계, 공정 실무 및 각종 계
측, 제어관련 실습중심의 과정으로 Multi-Media시대에 필요한 최고의 Digital공
학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② Display공학과 :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아직 추진된 적이 없는 LCD를 포함한
Display관련전문 분야의 국내 최초 '대학과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심도있고 체
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Display분야 최고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2) 운영 : 2년 6학기제
① 1학년 3학기 : 전일제 교육
→ 일반교양, 전공 선택 및 전공 필수 과목의 교육을 실시

② 2학년 3학기 : Part Time 교육, 사이버 교육 및 현장 실습과목 편성 운영

3. 수업시간, 수업방식 및 이수학점

1) 수업시간 및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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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학년 : 매주 25 ~ 30시간 수업, 학기당 20~24학점 이수

② 2학년 : 매주 6 ~ 10시간 수업, 학기당 6학점 이수

2) 수업방식
① 1학년 : 교양 및 교수 주도의 이론 강의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실습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
② 2학년 : 이론강의, 사이버강의, 현장실습 및 논문 작성 등

4. 교원자격

1) 전공과목
① 사내 : 박사급 인력
② 사외 : 외부 교수(부교수) 이상

2) 교양과목
: 외부 교수(전임강사) 이상

3) 실험,실습
① 사내 : 석사급 이상
② 사외 : 시간강사 이상
③ 대학 : 석사과정 이상

5. 학생현황
(단위 : 명)

학 과 1 학 년 2 학 년

Digital 공학과 20 20
Display 공학과 13 15

계 33 35

6.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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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실수 계(㎡)

교육용

기본시설

강의실
강의동

60.06 2 120.12
71.94 4 287.76
89.76 1 89.76
120.12 2 240.24
134.64 1 134.64
161.7 3 485.1

강의동(대강당) 412 1 412
소계 14 1769.62

교수연구실
강의동 60.06 1 60.06
숙소동 28.73 5 143.65

소계 6 203.71

OA실습실
강의동

134.64 1 134.64
119.79 1 119.79

소계 2 254.43
실험실습실 강의동 - 6 847.44
실습재료실 강의동 53.79 1 53.79
학사운영실 강의동 119.79 1 119.79
세미나실 강의동 60.06 2 120.12

교육용 기본시설 계 32 3368.9

교육

지원시설

자료실 강의동 239.58 1 239.58
전산실 강의동 53.79 1 53.79

기타

식당 300 1 300
숙소동 5175 1 5175
운동장 2500 1 2500

테니스장 625 1 625
교육 지원시설 계 6 8893.37

7. 교직원현황

1) 교직원 현황
① 겸 직 : 학장 1명, 부학장 1명
② 전담인력 : 교무처장 1명, 교무과장 1명, 교무과 3명
③ 세부사항

구 분 성 명 직 책
학 장 이윤우 대표사장
부 학 장 장형옥 상 무
교무처장 김효국 부 장
교무과장 김찬훈 차 장
교 무 과 설영주 대 리
교 무 과 박재병 대 리
교 무 과 김윤영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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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현황

사 내 사 외

성 명 직책 담당과목 학과 성 명 직책 담당과목 학과

이근택 책임 일반화학
공통

박상식 교수 대학수학

공통

고관협 책임 일반물리 공배선 교수 전자회로1,2

이진언 책임 디지탈회로1
Digital

이칠기 교수 컴퓨터구조

황규철 책임 디지탈회로2 김윤주 교수 영 어

임 철 선임 C프로그래밍 Digital 김수이 교수 언어와 문화

이상길 수석 전기전자계측 공통 신상대 교수 체육(테니스)

이동호 수석

패키지기술 Digital

하정승 교수 생활한문

조태제 수석 이종덕 교수 Display 1

Display정태경 수석 권오경 교수 Display 2

송승헌 책임 반도체공학 Digital 장 진 교수 Display공학1

김병삼 과장 회로실습 1 공통 김한원 교수

시사경제 공통이영중 책임 자동화공학 공통 박원규 교수

우상균 수석 반도체공정 Digital 이상규 교수

안성백 책임 LCD공정기술 Display 백동철 교수 회로실습 1 공통

김교선 수석

졸업과제기획 공통

김용배 교수 액정기술 Display

김익철 상무 황기웅 교수
Display공학2 Display

남정림 수석 이종덕 교수

- 정태형 박사 Display공학2 Display

8. 예산 및 결산현황

2001년 : 사용실적 ￦ 511,000,000

① 사용내역 : 사내,외 강사료, 교재비, 실험 실습비, 학과 운영비, 행사비, 일반 운

영비 등

② 시설 유지 관리비, 일반관리비, 급여, 식대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9. 졸업생 현황

: 2001년도에 개교를 하여 2003년 2월에 졸업생 배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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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직현황

Di g i t a l공학과

(학과장 )

교 무 처

교무처장
대 학

부학장

Di sp l ay공학과

(학과장 )

학 장

학사운영 예산 / 기획 학생 지원

※ 학장, 부학장, 학과장은 임원급으로 선임

11. 의사결정 구조 현황

1) 삼성반도체 공과대학 학칙 관련사항
교무처장 → 부학장 → 학장

2) 커리큘럼
교무위원회 의결 → 학장 최종 결정

12. 정보시스템

1) 삼성반도체공과대학 홈 페이지 운영(사내 인트라넷으로 관리 운영)
① 학교소개 : SSIT 설립목적, 교훈, 교기
② 입학안내 : 선발대상, 선발시기, 선발규모, 내용(학과운영), 학사일정
③ 학습자료실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강의자료
④ Q & A : SSIT 전문학사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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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게시판 : SSIT 학기별 커리큘럼 및 관련자료 게시

2) 학사관리 프로그램
① 학적관리 : 학적부, 학적부일괄출력, 휴·복학대장, 등록자명부,주소록리

스트 재적처리, 재입학
② 수강관리 : 개설과목등록, 수강자등록, 수강신청, 수강신청범위, 출석부

수강신청내역, 신청통계 및 현황
③ 성적관리 : 과목별 성적입력, 성적마감, 이월성적입력, 성적보고서, 성적

일람표, 성적표, 학점이수현황
④ 졸 업 : 졸업처리, 졸업논문, 졸업논문 list
⑤ 증 명 서 : 증명서, 경력증명
⑥ E-Mail 관리 : E-mail문서등록, E-mail문서발송
⑦ 기초정보 : 코드관리, 교수관리, 코드list출력, 출력양식 수정
⑧ 보조작업 : 환경설정, 암호설정, 출력지정, 변환작업, 파일병합, 자료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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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정석대학 운영 현황

1. 입학자격 및 전형

1) 입학자격
: 한진그룹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재직자

2) 입학전형
: 서류전형(100) + 면접전형(30)
→ 서류전형 : 지원자별로 4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하여 정원의 120% 선발

3) 서류전형 심의기준

구분 배점 비고

입학지원 요건
한진 계열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재직 근로자
로서 소속사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서열(회사, 부서별) 30%

회사별 지원인원 - 추천서열 + 1
A그룹(환산점수 21-30 범위) ; 30
B그룹(환산점수 11-20 범위) ; 25
C그룹(환산점수 1-10 범위) ; 20

근무 평점 30%
A등급 30, B등급 25, C등급 20, D등급 15(단,
근무성적은 최근 2년간 인사평정을 근거로 함)

근무 년수 20%
근무년수를 점수화

. 15년 이상 20, 10-14년 18, 2-9년 15

직 급 20% 대리급 이상 20, 사원급 15

회사별 안배 (10%)
계열사 참여 권장 차원에서 1회사 1인 지원시
만 10점 추가

4) 면접 전형
: 전공관련, 학습의욕 및 성실도, 인간성 및 가치관에 따라 30점 만점으로 평가

5) 입학자 확정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하여 상위 100%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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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및 교육과정

과정 학과 입학정원 지역

학사학위
경영학과 25 명 서울지역

전자공학과 25 명 서울지역

전문학사학위
경영학과 25 명 서울지역

전자공학과 25 명 부산지역

계 100 명

※ 정석대학은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동시 운영하며, 양 과정
경영학과는 서울지역에서 운영하며 전자공학과는 입학대상자를 고려하
여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교차 모집/ 운영함

3. 수업시간

1) 수업시간 기준
: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 15시간 이상

2) 과정, 학과별 강의요일
① 학과별 이수학점에 따라 주 3~5일 수업 병행
② 1일 수업은 4교시 운영

3) 강의시간 및 학과장
① 서울시간 : 대한항공 본사 C동 3층 학과장, 18:30 ~ 21:40
② 부산지역 : 김해공장 창공회관 3층 학과장, 17:10 ~ 20:20

4) 수업시간 구성(2002학년도 1학기)

구분
총 수업시간

/ 1학기*
총 수업일수

/ 1학기
수업일수/ 월 비고

학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210 10.6
서울지역전자공학과 225(255) 11.4(12.8)

전문학사
학위과정

경영학과 285(255)** 14.4(12.8)
전자공학과 285** 14.4 부산지역

계 1,050 52.2

( ) : 1학년 수업시간
* 1교시 45분으로 총 수업교시를 나타내며, 1일 180분(4교시) 수업 진행
** 전문학사학위과정은 학기별 이수학점이 20학점으로 학사학위과정에 비해 많으

며,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총 수업시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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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방식 및 이수학점
① 과정/ 학과별 수업운영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함
② 과정/ 학과별 실무주제 실습 교과목의 학점 부여는 조별 주제설정, 자료조사,

토론, 보고서 작성, 발표를 실시하며, 관련교수의 평가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함.

6) 이수학점

구분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전문학사

학위과정

교양
필수 20 12
선택
소계 20 12

전공

필수 48 56
선택
실습 12 12
소계 60 68

전문학사과정 소계 80 80

학사학위

과정

교양
필수 12 10
선택
소계 12 10

전공

필수 46 44
선택 4
실습 12 12
소계 58 60

학사과정 소계 70 70
총 계 150 150

4. 교원자격

구분 사내교수 사외교수 비고

학위 학사이상 박사

전공 관련분야 관련분야
영어과목 사내겸임교수 :
전공불문, 강의경력 및
사내자격(정1급) 인정

강의경력 3년 이상 3년 이상

직급 차장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연령 만 35세 이상 만 35세 이상 재학생 연령 고려

현직 한진그룹 임직원
4년제 대학
전임교수,

정부연구기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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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현황

1) 전문학사학위과정

구분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학생수 24명 21명 24명 25명

2) 학사학위과정

구분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학생수 25명 22명 25명 23명

* 휴학 8명(개인사정 및 해외 인사발령), 제적 2명(직장 폐쇄), 자퇴 1명(회사 사직)

6. 교직원 현황

1) 교학처 교직원 현황

구분 인원 소속 비고
학장 1 (주) 대한항공 전무 학장 겸임

교학처장 1 (주) 대한항공 중앙교육원장 교학처장 겸임

교학팀장 1
(주) 대한항공 중앙교육원

교육지원팀장
교학팀장 겸임

교학팀원 6 (주) 대한항공 중앙교육원 업무 전임

2) 과별 교직원 현황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비고

경영학 9 2 2 11 * 총 48명중 현 소속 :
인하대 18명, 항공대8명
부산대 3명, 동아대2명
동의대1명, 인제대1명

대한항공 12명, 기타 3명

전자공학 5 7 7 7

계 14 9 9 8

7. 졸업생

1) 2001년도 학사학위 수여자 현황

과정 학과 전공 남 여 계

학사학위
경영학과 경영학 19 4 23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24 0 24
소계 43 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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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자 현황

과정 학과 전공 남 여 계

전문학사
학위

경영학과 경영학 23 2 25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23 0 23

소계 46 2 48

3) 졸업자 직장/ 직급

구 분
학 사 전 문

계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회 사

대한항공 14 23 14 20 71

동양화재 　 　 1 　 1

한국공항 3 　 6 　 9

한 진 2 1 2 2 7

한진관광 　 　 2 　 2

한진정보통신 2 　 　 1 3

인하대병원 1 　 　 　 1

한진해운 1 　 　 　 1

직 급

차 장 2 2

과 장 7(2) 5 2 2 16(2)

대 리 13(2) 15 11(1) 9 48(3)

사 원 1 4 12(1) 12 29(1)

합 계 23(4) 24 25(2) 23 95(6)

연 령

25 - 29 2(1) 2 　5 9(1)

30 - 34 10(2) 18 12(2) 14 54(4)

35 - 39 6(1) 5 10 4 25(1)

40 - 44 5 1 1 7

합 계 23(4) 24 25(2) 23 95(6)

근 속

~ 4 　 　 1 3 4

5 ~ 9 10(1) 11 11 12 44(1)

10 ~ 14 8(2) 11 12(2) 6 37(4)

15 ~ 19 3(1) 1 1 2 7(1)

20 ~ 24 2 1 3

합 계 23(4) 24 25(2) 23 95(6)
* ( ) : 여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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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평) 실수(실) 계(평)

교육기
본시설
(전용)

강의실

대한항공빌딩(서울)

33
31
27
26

2
1
5
1

66
31
135
26

대한항공

김해공장

(부산)

34

26

1

2

34

52

소계 12 344

교수연구실
서울
김해

18
18

1
1

18
18

소계 2 36

실험실습실
서울: 김포MTS실

부산 : OA실
교육훈련센타

20
34
27

1
1
2

20
34
54

학사운영실
서울
부산

19
16

1
1

19
16

소계 2 35
전용시설 계 20 523

지원시
설

도서실 서울 60 1 60

기타
교육훈련센타 8층

(강당,녹음실,
예비강의실, 창고 등)

480 1 480

지원시설 계 2 540
총계 22 1,063

9. 예산·결산 현황

1) 2000회계연도 한진학원 법인일반업무회계

① 수입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전입및부수입 248,520,000 246,254,835 △2,265,165

교육외수입 2,000,000 505,990 △1,494,010

전기이월자금 12,500,000 12,415,545 △84,455

자금수입총계 263,020,000 259,176,370 △3,8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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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관리운영비 7,300,000 5,946,600 △1,353,400

전출금(정석대학) 255,720,000 253,128,590 △2,591,410

차기이월금 101,180 101,180

자금지출총계 263,020,000 259,176,370 △3,843,630

2) 2000회계연도 정석대학 교비 회계

① 수입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전입및기부수입 255,720,000 253,128,590 △2,591,410

교육외 수입 2,000,000 1,151,471 △848,529

자금수입총계 257,720,000 254,280,061 △3,439,939

② 지출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보수 105,640,000 102,920,000 △2,720,000

관리운영비 22,500,000 14,214,530 △8,285,470

연구학생경비 54,600,000 49,179,388 △5,420,612

고정자산매입지출 74,980,000 67,924,450 △7,055,550

차기이월자금 20,041,693 20,041,693

자금지출총계 257,720,000 254,280,061 △3,439,939

* 2000회계연도 정석대학 학생 정원 : 10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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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직, 의사결정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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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
(학교법인 한진학원)

학 장

교학처장

교학팀장

학 사
운영팀

(서울지역)

학 사
운영팀

(부산지역)



부록 5. 한국통신기술대학(사내기술대학) 운영 현황

1. 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e- 마켓팅과 전송기술과 IT 기술과 계

인원 20 20 20 60

2) 교육기간
: 2002. 1. 14 ~ 7. 13(6개월)

3) 대상자 선발
① 자격 요건

직급 : 4급이하
대상직군 : 전직렬
학력 : 고졸이상
경력 : 입사 후 3년이상(、99. 1. 14 이전 입사자)근무한 직원

※ 제외자 :
- 전기통신전문과정, 사대대학(원) 이수자
- 특별교육 이수자로서 의무복무기간 미 경과자
- 기타 사내대학 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서 부적격자
② 선발 방법 : 소정의 Cyber과정 이수자 → 선발시험(2배수선발)→ 기관별

T/ O에 의한 기관장 추천. 단, 인재개발원 Cyber 교육과정(사내대학 지
원자격과정) 이수직원에 한하여 응시가능(과거년도의 동일한 Cyber 교
육과정 이수직원 포함)

4) 지원학과별 Cyber 교육과정 내역

구분 e- 마켓팅과 전송기술과 IT 기술과

필수

인터넷마케팅
서비스마케팅
ADSL개통가이드
전자상거래실무

초고속통신망기술
Total Network
광전송& IDLC기술
알기쉰운 IMT2000

초고속통신망기술
ADSL개통가이드
네트워킈관리사
PHP WebProgrammimg

공통
통신기술, 데이터통신기술, 전자상거래실무, 인터넷정보검색실무
UNIX 기초, 동기식전송기술

* 필수 또는 공통과정 중 과별로 1개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 －160



5) 전형방법 및 배점기준
① 전형방법

구분 영어 전공과목 서류심사 계

배점 20 50 30 100

② 영어 : 전과정 공통 공인 어학성적(TOEIC, TOEFL, LATT, TEPS 등) 점수를
환산하여 사정(미취득자도 응시 가능)

③ 전공과목 : 50문항 4지 선다형
- e-마케팅과 : 마케팅원론 35문항, 마케팅실무 15문항
- 전송기술과 : 통신공학 35문항, 전송실무 15문항
- IT 기술과 : 통신공학35문항, 데이터실무 15문항

6) 합격자 결정
: 영어점수환산, 전공과목성적, 서류심사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인원 2배

수 선발 후, 기관장 추천으로 확정

7) 학사일정
① 원서제출 : 2001. 12. 14(금) ~ 12. 22(토)
② 선발시험 : 2001. 12. 30(일)
③ 합격자 발표 : 2002. 1. 8(화)
③ 입학식 : 2002. 1. 14(월)
④ 졸업식 : 2002. 7. 13(토)

8) 응모방법
: 인재개발원 Homepage(learning.kt.co.kr)에서 직접 작성후 과별 담당자 메일로 발송

(반드시 수신 확인)

9) 제출서류(추후 선발시험시 지참 제출)
① 인사기록표 1부
② 자격증 및 어학성적서사본 각1부(소지자에 한함)

10) 시험일자
: 2001. 12. 30(일). 14 :00 ~ 14 : 50(50분간)

11) 시험성적
: 한국통신 인재개발원 제2연수관

※ 사원증(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13:00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 (당일
게시)에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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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무관리 및 생활
: 연구기간동안 인재개발원 교육훈련파견, 전원 기숙사 생활

13) 연수 특전
① 사내 근무시 대학 졸업학력 인정(인사기록카드 학력란 등재)
② 당해직급 교육이수 혜택부여
③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기회부여
※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재적 의무기간 적용(교육기간의 3배)

2. 수업방식 및 이수학점

구분 내용

KT사내기술대학
-3개학과
-학사과정

졸업연한 6개월(181일, 950시간)
기수/ 년 2기수/ 년

교육일수/ 주 6일/ 주
교육시간/ 일 7시간/ 일

학점
졸업학점 70학점/ 6개월
수업방식 전일제 합숙(숙식제공)

3. 졸업생 현황

학과별 연도별
2000
(1기)

2000
(2기)

2001
(1기)

2001
(2기)

2002
(1기)

2002
(2기)

계

대학(e-마케팅과) 20 20 20 14 18

대학(전송기술과) 20 20 20 20 20

대학(IT 기술과) 20 20 20 26 22

계 60 60 60 60 60

* 현재 893명 졸업(1992년 ~ 2001년)

4. 교직원 현황

성명 소속 부서 및 직명 전화번호 비고

황재현 교육팀장 042-530-5200

김진태 전략교육부장 042-530-5210

이수봉 담당 CM 042-530-5215 전송기술과

이상진 담당 CM 042-530-5218 e-마케팅과

홍정성 담당 CM 042-530-5216 IT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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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현황

구분 평수 비고

강의실

37평 제2연수관 313호 (대학 e-마케팅과)

37평 제2연수관 314호(대학 전송기술과)

37평 제2연수관 315호(IT 기술과)

소계 111평

실험실습실

37평 제2연수관 312호

80평 제1실습관 301호

80평 제1실습관 206호

80평 제1실습관 310호

40평 제1실습관 401호

50평 제1실습관 410호

180평 제1실습관 503, 505, 506, 508gh

소계 547평

사무실
50평 본관 402호

180평 본관 301, 302, 303, 304호

기타
교육지원시설

920평 제3 생활관

1,084.8평 후생관

2,573.5평 체육관

2,621.6평 운동장

105.6평 소강당(제1연수관 1층)

81.6평 원격화상강의실(본관2층)

소계 7,617.1평

8,275.1평

* 상기 시설중 강의실과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은 KT인재개원에서 운영중인 기타
직무교육과정과 공동으로 사용중인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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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관련 주요 법령

1.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 ◈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
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등 운영방
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가 될 수 없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

제13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300
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
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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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에 대
한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
월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
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연기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
항 내지 제6항의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내대학·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① 사내대학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내대학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
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17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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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학생정원에 대
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학생
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
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4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
적의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50명(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
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제19조 (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
한 학생정원이 5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
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제20조 (사내대학의 학칙 개정<개정 2002.5.13>)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
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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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
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학기의 수업일수는 15
주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2조·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2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
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
점 및 학점제등에 의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
에서 당해사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사내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
하여 당해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
과할 수 없다.

제23조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6월 이상 당해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
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
학위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
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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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제11조 (사내대학설치인가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
의 인감증명서

제12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영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
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환산정원 = (50-총정원)×(계열별학생정원/ 총정원) + 계열별학생정원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3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
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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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기술대학

◈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
(과학기술부 고시 제97-3호 : 97. 4. 8.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
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 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운
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 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인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내기술대학(원) 인정)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인
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
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 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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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1. 조 직
사내기술대학(원)은 운영요원 3인 이상(이 중 1인은 학사이상 학위소지자)을 포함한
별도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 운영규정
사내기술대학(원)은 조직, 학과, 학생 수, 입학자격, 학점관리, 수업기간, 수업방법, 졸
업자 혜택 등을 포함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

3. 시 설
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시설 사무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강의실은 최소한 50평(건
평)이상이어야 하고, 실험실습시설은 대학 내에 설치하거나 현장작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교육시간
이수단위는 1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전문대학과정
40학점, 대학과정 70학점, 대학원(석사)과정 20학점 이상으로 하되, 졸업은 졸업시험
또는 논문제출 등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평가를 거쳐야 한다.

5. 강 사
교수는 외부강사 또는 산업체 근무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일반대학의 전
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전문대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
는 고졸이하의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6. 교과과정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교양과목의 학점 배점기준은 전체과목 학점
의 30% 이내로 해야 한다.

7. 입학자격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하고, 대학원(석사)과정의 경우는 학사학위소지자, 사내기술대학(학사과정) 졸업자 또
는 고등하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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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

第9條(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
① 內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 등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
는 당해 課稅年度의 收入金額에 다음 各號의 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 안에
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5
2. 第1號외의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은 다음 各號에
따라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1. 당해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
年度 終了日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費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金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부터 각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金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課稅年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益金에 算入한다.
2.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金은 그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
度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
金에 算入한다. 다만,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硏究 및
人力開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
度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金에 算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計定의 금액이 있
는 內國人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計定의 全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
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2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을 益金에 算入
하는 경우에는 第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 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0條(硏究·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
① 內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
외한다)이 2003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각 課稅年度에 硏究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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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力開發을 위한 費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이하 "硏究·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 중 하나를 選擇하여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中小企業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課稅年度에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가 당해 課稅年度의 開始日부터 遡及하
여 4年間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의 年平均發生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
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課稅年度에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
는 방법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4年間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의 年平均發生額의 計
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控
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
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
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비 용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 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
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
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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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2. 인력개발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
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 일부
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 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
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소
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4 12

④ 제3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
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
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
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
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 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
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 법인 등에서 합
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
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 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
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 일이 속하
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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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
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
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
비

제7조(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⑪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관세법 ◈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
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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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11조(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4 및 제5와 같다.

[별표 4]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 응시자격(제11조 관련)

등 급 응 시 자 격

산업
기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
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제15조(검정의 방법)
③ 기술사·기능장 및 기능사의 필기시험은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기사 및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협의하

여 실기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종목

의 필기시험은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조의11(응시자격)
② 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5호·제7호, 기사 응시자격란 제6호·제7호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란 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라 함은 별표 1의4의 기술훈련과정을 말한다.

[별표 1의 4]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2조의 11 제2항 관련)

등 급 응 시 자 격

산업
기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사내기술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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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대학

◈ 고등교육법 ◈

第6節 技術大學
第55條 (目的)
技術大學은 産業體 勤勞者가 産業現場에서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硏究·鍊磨를 위
한 敎育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理論과 實務能力을 고루 갖춘 專門人

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6條 (技術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① 技術大學에는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課程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程의 授業年限은 각각 2年으로 한다.

第57條 (入學資格등)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
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
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
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③ 技術大學의 學生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選拔하

되, 그 選拔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則으로 정한다.

第58條 (學位의 수여)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
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
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삭제<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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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 (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라 함은 1년6
월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
한다.

제66조 (학생선발방법)
① 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
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67조 (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를 "기술대학"으로 본다.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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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제3조 (대학등의 설립·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 대학·산업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
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
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
이라 한다)의 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3분의2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
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학설립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계획서
5.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초본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각서를 포함한다)

제5조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 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헌장을 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
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6조 (설립기준등)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②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
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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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
추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
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
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
①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소속하에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계·산업계·여성계·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되,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4
인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직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제8조 (교사)
① 기술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
술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
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
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원)
① 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
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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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하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
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
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대학등의 교원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직원
③ 삭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
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 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용기본재산)
①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
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중 부동산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
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
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1998.12.31>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제13조 삭제<1998.2.24>

제14조 삭제<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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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1998.2.24>

제16조 삭제<1998.2.24>

제17조 삭제<1998.2.24>

제18조 삭제<1998.2.24>

제19조 삭제<1998.2.24>

제20조 삭제<1998.2.24>

제21조 삭제<1998.2.24>

제22조 삭제<1998.2.24>

제23조 삭제<1998.2.24>

제4장 보칙

제24조 (기술대학의 평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현장 및 학
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한다.

제25조 (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
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중 학사학
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시행령중 전
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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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교육인적자원부]

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명칭·위치·학과·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제3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
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
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
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
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는 기술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
부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
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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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7조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
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총 정 원

제8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이
를 버린다.

제9조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
원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
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제10조 (소득의범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
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1999.2.2>

제12조 (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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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사내기술대학 운영 현황

1. 과정별 운영현황

1) 전문대학 과정

대학(원) 명
수업
연한

수업
시간

인원현황(명) 강 사
(사외)

인 가 비 고
정원 재학 배출

현대전자기술전문대학 239 91.11
폐 교
97.10

삼성중공업
조선해양기술전문대학

160 91.11
폐 교
97. 5

대우그룹기술전문대학
(거제전문산업교육원)

- 91.11
폐 교
98. 2

삼성전자기술전문대학
(정보통신구미공장)

- 91.12
폐 교
93. 5

삼성전관기술전문대학 101 91.12
폐 교
02. 3

제일제당기술전문대학 175 91.12
폐 교
02. 4

금성정보통신기술전문대
학

36 91.12
폐 교
96.11

삼성중공업기계기술전문
대학

250 91.12
폐 교
02. 4

쌍용기술전문대학 467 91.12
폐 교
02. 4

새한기술전문대학
(구 제일합섬 경산공장)

51
97. 5
( 92.
7)

폐 교
02. 4

기아자동차기술전문대학 481 92. 7
폐 교
00. 5

제일합섬기술전문대학
(구미공장)

66 93. 5
폐 교
02. 4

팝코전주
사내기술전문대학

(구 한솔제지)
24

99.12
( 97.1

1)

폐 교
02. 4

합 계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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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대학(원) 명
수업
연한

수업
시간

인원현황(명) 강 사
(사외)

인 가 비 고
정원 재학 배출

한진산업기술대학 2,429 91.11
폐 교
99.11

대우그룹기술대학
(아주대산업교육원)

755 91.11
폐 교
98. 2

삼성전자기술대학
(반도체)→21C CDI

352 91.12
폐 교
00.11

삼성전자기술대학
(가전 수원공장)

360 91.12
폐 교
02. 4

한기기술대학 4년 816 120 - 25
별 도
구 성

91.12
휴교 중

00. 1

한국통신기술대학 6개월 950 60 60 893
850
(50)

92. 6 운영 중

대림엔지니어링기술대학 54 92.10
폐 교
97. 6

삼성전자기술대학
(정보통신 구미공장)

165 93. 5
폐 교
02. 3

금성일렉트론
반도체기술대학

(LG반도체기술대학)
80 93. 9

폐 교
00. 5

현대엔지니어링기술대학 9 94.10
폐 교
02. 4

LG반도체기술대학 60 94.10
폐 교
99. 4

삼성경영기술대학 340 96. 9
폐 교
99.11

합 계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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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 과정

대학(원) 명
수업
연한

수업
시간

인원현황(명) 강 사
(사외)

인 가 비 고
정원 재학 배출

현대엔지니어링
기술대학원

130 91.11
폐 교
02. 4

삼성전자기술대학원
(정보통신부문연구소)

33 91.11
폐 교
97. 5

삼성전자기술대학원
(정보통신구미공장)

47 91.12
폐 교
02. 3

삼성기술대학원
(종합기술원)

- 91.12
폐 교
96.10

제일모직기술대학원 2년 432 45 - 184
20

(12)
91.12

휴교 중
97. 3

한기기술대학원 2년 384 240 - 548
12
(2)

91.12
휴교 중

02. 3
삼성전자기술대학원

(가전부문연구소)
105 91.12

폐 교
97. 5

한국통신기술대학원 218 92. 4
폐 교
02. 4

팝코전주사내기술대학원
(구 전주제지기술개학원)

204 92. 6
폐 교
02. 4

삼성전자기술대학원
(반도체부문)

40 92.12
폐 교
99. 5

한국도로기술대학원 89 94. 4
폐 교
02. 4

LG-EDS시스템기술대학원
2년

6개월
880 - 1040 196

99
(11)

94. 5 운영 중

포스데이타기술대학원 1년 30 - 171
6

(1)
95.10 운영 중

LG전자정보통신기술대학원
(구 LG정보통신기술대학원)

2년 60 44 34
14

(11)
97. 4 운영 중

현대정보기술대학원 1년 20 - 51
17

(10)
97. 4

휴교 중
98. 3

합 계
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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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 세부현황

◈ 대 학 과 정

1) 한기기술대학(휴교)

대학(원)명 한기기술대학
주 소
(☏)

449-7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60-9
(전화 : 031-289-3211)
(FAX : 031-289-4516)

소속업체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 소
(☏)

449-7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60-9
(전화 : 031-289-3211)
(FAX : 031-289-4516)

설 립 일
(인 정 일)

1985. 4.16
(1991.12.17)

운영
조직

학장 : 박용택 사장
임영환 처장 등 4명

개설학과
및

인 원

–기계공, 토목공, 전기
공, 전자계산학과

–정원 120명

교육
시간

–졸업연한 : 4년(816시간)
–3시간/ 일, 2일/ 주, 2학기/ 년

수업방식
-일과후 주2일 시간제
-4년제

강사진
–사내 외 강사를 과정운영시 별도
섭외하여 구성

교과과정

–각 학과별 : 80학점
(교양 20학점

/ 전공 60학점)
–졸업학점 : 80학점

+논문
–17시간/ 1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41평(3개실)
–사무실 : 10평

입학자격
–고졸 2년 이상 경력자
–사내 소정교육 이수

후 1년 이상 경력자

졸업
생수

–총 25명(2001.12 현재)

비 고 2000년 3월부터 휴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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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통신기술대학

대학(원)명 한국통신(KT)기술대학
주 소
(☏)

302-716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산 14-1번
지
(전화 : 042-530-5215)
(FAX : 042-530-5219)

소속업체
명

주식회사 KT
(KT 인재개발원장)

주 소
(☏)

302-716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산 14-1번
지
(전화 : 042-530-5215)
(FAX : 042-530-5219)

설 립 일
(인 정 일)

1992. 4. 6
(1992. 6.15)

운영
조직

학장 : KT 인재개발원장
황재현 교육팀장 등 5명

개설학과
및

인 원

(학 과 명 : 정원/ 현원)
–e-마케팅과 : 20명/ 14명
–전송기술과 : 20명/ 20명
–IT 기술과 : 20명/ 26명

교육
시간

–졸업연한 : 6개월(181일, 950시간)
–7시간/ 일, 6일/ 주

수업방식
–전일제 합숙
–6개월제

강사진

–사외강사 : 50명
–사내강사 : 800명

※ 강사풀제운영(타과정과 합동)
활용

교과과정

–각 학과별 : 70학점
(교양 20학점

/ 전공 50학점)
–졸업학점 : 70학점
–10시간/ 1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111평
–실험실습실 : 547평
–사무실 : 23평

입학자격

-직급 : 4급이하 전직원
-경력 : 만 3년이상 재직

자
-학력 : 고졸이상 또는

동등학력

졸업
생수

–총 893명(2001.12 현재)

비 고 연간 2회 졸업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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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원 과 정

1) 제일모직기술대학원(휴교)

대학(원)명 제일모직기술대학원
주 소
(☏)

730-03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90번지
(전화 : 054-468-2231)
(FAX : 054-468-2229)

소속업체
명

제일모직주식회사
주 소
(☏)

730-03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90번지
(전화 : 054-468-2231)
(FAX : 054-468-2229)

설 립 일
(인 정 일)

1989. 3. 1
(1991.12.17)

운영
조직

원장 : 공장장
교무부 : 인사팀장외 3명

개설학과
및

인 원

(학 과 명 : 정원/ 현원)
섬유공학과 : 45명/

교육
시간

–졸업연한 : 2년(432시간)
–2시간/ 일, 3일/ 주, 2학기/ 년

수업방식
–일과 후 주 3일
–시간제 / 2년

강사진
–사외강사 : 12명
–사내강사 : 8명

교과과정
–1개 학과 : 28학점
–졸업학점 : 28학점+논문
–10시간/ 1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86.5평
–실험실습실 : 506평
–사무실 : 40.9평

입학자격
–대졸 또는 고졸 7년이상

경력자
졸업
생수

–총 184명(2001.12 현재)

비 고 1997년 3월부터 휴교 중, 2003년 개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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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기기술대학원(휴교)

대학(원)명 한기기술대학원
주 소
(☏)

449-7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60-9
(전화 : 031-289-3211)
(FAX : 031-289-4516)

소속업체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 소
(☏)

449-7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60-9
(전화 : 031-289-3211)
(FAX : 031-289-4516)

설 립 일
(인 정 일)

1983. 9. 2
(1991.12.17)

운영
조직

원장 : 박용택 사장
임영환 처장 등 4명

개설학과
및

인 원

–기계, 원자력, 전기, 계측
제어, 토목, 건축, 전자계
산학, 경영학과

–정원 240명/

교육
시간

– 졸업연한 : 2년(384시간)
–3시간/ 일, 2일/ 주, 2학기/ 년

수업방식
–일과 후 주 2일
–시간제 / 2년제

강사진
–사내 외 강사를 과정운영 시

별도 섭외하여 구성

교과과정

–각 학과별 : 24학점
(선택 6학점

/ 필수 18학점)
–졸업학점 : 24학점+논문
–16시간/ 1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41평(3개실)
–사무실 : 10평

입학자격
-대졸 2년 이상 경력자
-사내 소정교육 이수 후 1
년 이상 경력자

졸업
생수

–총 548명(2001.12 현재)

비 고 2002년 3월부터 휴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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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CN S기술대학

대학(원)명 LG-CNS기술대학원
주 소
(☏)

407-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236-1
(전화 : 032-540-5000)
(FAX : 032-540-5052)

소속업체명 (주)LG-CNS
주 소
(☏)

150-604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전화 : 02-6363-5000)
(FAX : 02-6363-5118)

설 립 일
(인 정 일)

1994. 5.19
(1994. 5.31)

운영
조직

원장 : 이호준 상무
김남주 등 6명

개설학과
및

인 원

(학 과 명 : 정원/ 현원)
정보기술학과 :

신입사원 전체

교육
시간

–졸업연한 : 2년 6개월(880시간)
–8시간/ 일, 5일/ 주

수업방식 –일과 중 집합교육 강사진
–전임강사 : 20명
–사외강사 : 11명
–사내강사 : 68명

교과과정

–1개 학과 : 45학점
(교양 8학점

/ 전공 37학점)
–졸업학점 : 45학점+논문
–16시간/ 1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184평
–실험실습실 : 550평
–사무실 : 146평

입학자격 신입사원
졸업
생수

–총 196명(2001.12 현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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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데이타기술대학원

대학(원)명 포스데이타기술대학원
주 소
(☏)

463-7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6-2
(전화 : 031-779-2213)
(FAX : 031-779-2871)

소속업체명 포스데이타주식회사
주 소
(☏)

463-7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6-2
(전화 : 031-779-2754)
(FAX : 031-779-2871)

설 립 일
(인 정 일) (1995.10.24)

운영
조직

원장 : 고창현
이종인 부장 등 3명

개설학과
및

인 원

(학과명 : 정원/ 현원)
정보처리학과 : 30명

/ 00명

교육
시간

–졸업연한 : 12개월
–8시간/ 일, 6일/ 주, 1학기/ 년

수업방식 –전일제 / 12개월 제 강사진
–사외강사 : 1명
–사내강사 : 5명

교과과정

–각 학과별 : 20학점
–교양 3학점
–전공 17학점)
–졸업학점 : 20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90평
–실험실습실 : 175평
–사무실 : 16평

입학자격

-학사학위 소지 실무경
력 4년이상

-전문대 졸 해당분야
7년이상

-고교졸 해당분야 10년
이상

졸업
생수

–총 171명(2001.12 현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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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정보기술대학원(휴교)

대학(원)명 현대정보기술대학원
주 소
(☏)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산1-8
(전화 : 031-280-0666)
(FAX : 031-280-0685)

소속업체명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주 소
(☏)

100-70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전화 : 02-2129-4114)
(FAX : )

설 립 일
(인 정 일)

1997. 4. 1
(1997. 4.28)

운영
조직

조성원 학과장외 4명

개설학과
및

인 원

(학과명 : 정원/ 현원)
정보처리학과 : 20명/

교육
시간

–졸업연한 : 1년(1년 연장가능)
–11시간/ 일, 4시간/ 토, 6일/ 주

수업방식
–수업학기 : 1∼3개월

/ 합숙
–논문학기 : 6개월

강사진
–사외강사 : 10명
–사내강사 : 7명

교과과정
–1개월 전공 : 25학점
–2개월 전공 : 30학점
–3개월 전공 : 40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152평(7실)
–실험실습실 : 327평(13실)
–사무실 : 87평
–생활관 : 1078평(식당, 숙소 포함)

입학자격

–소속 부서장의 추천
–국내외 대학 학사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해

당분야 경력 10년 이
상

졸업
생수

–총 51명(2001.12 현재)

비 고
- 1997. 4월 개교하여 3회 운영 후 현재 휴교 중

- 2002 하반기(9월) 개교 예정

－ －193



6) LG전자정보통신기술대학원

대학(원)명
LG전자정보통신
기술대학원

주 소
(☏)

153-0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39
(전화 : 02-818-4633)
(FAX : 02-818-4639)

소속업체명 LG전자(주)
주 소
(☏)

150-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전화 : 02-3777-1114)
(FAX : )

설 립 일
(인 정 일)

1997. 2.21
(1997. 4.19)

운영
조직

원장 : 이경 상무
윤상만 부장 등 3명

개설학과
및

인 원

(학 과 명 : 정원/ 현원)
–무선공학과 : 제한없음

/ 32명
–전 산 학과 : 제한없음

/ 18명

교육
시간

–졸업연한 : 2년
–3∼6시간/ 일, 1일/ 주, 2학기/ 년

(무선공학과 336시간,
/ 전산 384시간)

수업방식
–주 1일 시간제
–2년제

강사진
–사외강사 : 11명
–사내강사 : 3명

교과과정

–무선공학과 21학점
–전 산 학과 24학점
–졸업학점 : 20학점

+논문
–16시간/ 1학점

시설
현황

–강의실 : 273평
–실험실습실 : 85평
–사무실 : 34평

입학자격

–학사학위자
–전문 졸 5년이상 경력

자
–고졸 8년이상 경력자

졸업
생수

–총 34명(2001.12 현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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